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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IndustrialrelationsinChina

by HongJieSui

Advisor:ChiKwang-Soo,Ph.D.

DepartmentofEconomics,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Chinahasbeen making alarming economicdevelopmentalong with

switching socialistic planned economic system to market economic

system.In thecourseofeconomicgrowth,Chinàsindustrialrelations

havebeen changing rapidly duetothenew socio-economicproblems

such aswidening incomeand developmentgapsamong bracketsand

regions,andshake-updismissal.

ThegreaterpartofChinesefirmsusedtobestate-owneddueto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tic planned economy. But the established

state-owned or society-owned structures have been changing to

multi-owned structures in the course ofreforming and opening,and

market-economicindustrialrelationsarenewlytakingshape.Chinahad

themeritoflabormarketsuchascheapwageandcontrolledlaborright

upto2004.Afterthenlaborforcecametobeshortintheindustrialized

districtsalong theeastand south coasts,and thelocalgovernments

raisedminimum wagesrestrainedforalongtime,whichresultedinan

upwardtrendofwage.Chinahasbeenexperiencinggreatechangesin

theindustrialrelationsandthelabormarketenvironmentespecially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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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nforcementofnew laborcontractlaw in2008.

The characteristicsand currentsituations ofthelabormarketand

industrialrelationsinChinaareasfollows:

First,urbanareasofChinahavethestructureoflabormarketthat

laborsupplyisinexcessofdemandforlaborduetoincreasingnumbers

ofshake-uplayoffalongwiththereformationofpublicownedfirmsand

capital-intensivereorganizationofindustry,surpluslaborforceemigrating

from ruralareasintourbanareas,andrapidincreaseofcollegegraduates.

Inspiteofthehigherrateofeconomicgrowth,theunemploymentrateis

notdecreasing,and solving the unemploymentproblem is the most

importanttask ofChina.Old systems and practices related to labor

marketshouldbereformed,and job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be

reinforcedinordertopromoteemploymentofworkersinruralandurban

areas.

Second,althoughrecentlyexperiencinghighrateofeconomicgrowth,

Chinahastograpplewithseriousproblem ofunemploymentcausedby

overalloversupply oflabor,expansion ofyouth unemployment,surplus

workersemigratingfrom ruralareas,shortageofhigh-techersandskilled

workers,and imbalance of regional-industrial employment structure.

Especially the shortages of high-techers and skilled workers in

manufacturing andserviceindustriesareimpeding factorstoeconomic

developmentandimprovementofindustrialstructure.

Third,the law of labor contract enacted in 2008 provides new

stipulationsconcerningindividuallaborcontractbetweenmanagementand

labor,rightoforganization,collective bargaining and action,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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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tecommissionandothercollectiveindustrialrelations.Thelabor

contractlaw hasbeenlegislatedandputintoforceforthepurposeof

promoting the right,interestand welfare ofworkers by restraining

employersfrom exercising abusively theirrights,furthering long-term

employment,tightening up the dismissalcriteria,regulating the labor

detachment,and strengthening thecollectivebargaining rightoftrade

union.Collective bargaining system,which is an advanced industrial

relationmechanism inmarketeconomy,hastakenanincreasinginterest.

Andalongwiththerecentintroductionofmarket-economicsystem,the

interestbetween labor and managementis clearly divided,and the

potentialconflicts ofinterests and rights are growing. Fourth,the

expansion ofbusinessscaledue to theopening ofChinesedomestic

marketleadstotheenvironmentalchangesoftheindustrialrelations.The

changesoflaborenvironmenthavevariouseffectsonbusinesssuchas

riseofcost,increasingstrainintheindustrialrelations,anddifficultyof

hiringmanpower.

Fifth,thereshuffleofemploymentstructureisbeing ledmainly by

private-ownedfirms.Theratioofworkersemployedinstate-ownedand

social-owned firms to the totalemployed is drastically decreasing,

whereastheratioofworkersemployedinnew private-ownedfirmssuch

aslimitedliabilitycompany,joint-stockcompanyandforeigninvestment

companyiscontinuallyincreasing.

Sixth, the ratio of workers employed in the secondary-tertiary

industriesasa wholein Chinaisbecoming higher,yettheratio of

workersemployedintheprimaryindustry isstillrelativelyhigh.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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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dagrarianproblems(problemsofruralcommunity,agriculture,and

peasantrycausedbysmallarableland,low productivity ofagriculture,

urban-ruralincomegap)andtheseparationpolicyofurban-ruralareas

through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are raising socialdisturbance.

Announcing thatbuilding new socialisticruralcommunity isamajor

task,theChinesegovernmentis taking allpossible stepsto exempt

agriculturaltax,toexpandruralinfrastructures,andtostabilizepricesof

agriculturalproducts.

NationaldevelopmentprojectssuchastheGreateWesternDevelopment

Project which establish various infrastructures will create new

employmentbytransferringruralworkerstonon-agriculturalindustries.

Seventh,itisestimatedthatthelaborforceofChinawillnotincrease

any more from the yearof2011 till2021,and then willabsolutely

decrease due to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The decreasing

growthrateofworking population,therefore,willprobablyleadtothe

shortageoflaborforcesupplyin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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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필요성

국은 1978년의 11기 3 회를 계기로 개 ․개방정책을 극 으로 추

진하여 통 인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환하고 있다.2006년까지

20여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992년과 2006년의 데

이터를 비교하면 13년 동안 국민총생산(GDP)은 인민폐 2.66조 안에서 20조

9,407억 엔(약 2조3,684억 달러) 안으로 7.87배, 외무역 총액은 미화

1,656억 달러에서 1조7,607억 달러로 10.6배가 되었다.1)

이러한 경제성장은 계획경제시스템을 수정하면서 경이 인 발 을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은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

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입장과 이해가 다른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다.생산수

단은 사 소유를 배제하고 국가와 집단의 소유로 되며,자원배분은 시장메커

니즘이 아닌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러한 체제에서는 ‘정부‘와

‘일‘이라는 두 주체뿐이었다.정부는 국민을 표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

만 아니라 기업을 직 리하는 경 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왔다.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이상 경 자와 근로자가 분명히 나 어짐에 따

라 서로간의 이해 계가 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노사 계가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

다.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상품화를 인정하므로,노사 계상 정

부․사용자․근로자 3자간의 계에 있어서의 역할․기능․이해 계는 본질

으로 시장경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짧은 시장경제의 역사, 활한 국토,다양한 만족 구성으로 지역경제 불

1)www.koreanembassy.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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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계층간의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의 노동시장 형성의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농 의 잉여노동력을 토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정책이다.개 개

방 직후 인민공사 체제를 해체하고 개별농가에 토지를 장기간 임 ․경 하

는 ‘농가 청부 경 제도’를 채택했다.토지의 속박에서 해방된 농 의 잉여노

동력은 유동할 수 있게 되었고,그 상당 부분은 차 농 과 도시의 ‘자 업

(個體戶)’,향진기업,외자기업,합자기업 등 소 비공유제의 비농업부분으로

흡수되었다.그러나 농민과 도시 시민을 구분하는 호구제도를 폐지되지 않았

기 때문에 도시의 비농업부문에 흡수되었던 농 의 잉여노동력은 임 과 사

회보장 면에서 도시 시민과 차별 인 우를 받고 있다.둘째로 도시 노동력

의 유동을 가능 하는 일련의 정책이다.문화 명 당시 농 에 내려갔던

수많은 도시 청년들이 문화 명이 종결된 직후 일시에 도시로 귀환하자

국 당국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배분할 능력이 없었다. 국 당국은 “노동부

문이 직업을 소개하고,자신이 취업을 조직하며,스스로 취업을 모색하는 방

법을 결합한다”는 소 ‘3결합’정책으로써 그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는데,사

실상 3결합 정책은 정부 당국이 노동력 수 의 주체임을 스스로 포기한 선

언이라고 볼 수 있다.2)

개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공유제3)의 단일 소유구조가 여러 가지 소유형

태가 병존하는 다 소유구조로 환하고 소유권과 경 권의 분리로 기업에

경 자주권이 부여되는 등 노사 계 환경이 변화되면서 노사 계 행 주체

의 이해 계가 분명해지고 노사 계 문제가 두되기 시작하 다.특히 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 과 분배의

2)장 석,“ 국 진출 한국 기업의 고용 계의 문제 ”,『국제노동 리 』2005

년 8월호,KLI.2005.8.15,p.4.

3)여기서 공유제(publicownership)란 생산수단을 국가( 인민) 는 집단이 소유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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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계층간의 갈등,실업문제 등의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노사 계 문

제가 차 심의 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하는 국노동시장의

환경을 살펴보고 문제 에 한 응방안을 선진국의 노사 계와 비교함으

로써 제시 하고자 한다.

제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와 노사 계에 한 문제제기를 통해 연구의 목 과 논

문의 구성에 해 기술하고 있다.

제2장 이론 배경에서는 노사 계의 발 단계와 선진국의 노사 계의 변화,노동

계법의 제정을 살펴보았다.

제3장 국 노동시장 농민공을 고찰하 고,

제4장 국 최근 노사 계의 일반 황과 동향을 정리하 다.

제5장 주요 선진국의 노사 계를 살펴 으로써 국 노사 계를 비교하 다.

제5장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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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배경

제1 노사 계의 발 단계

선진국의 자본주의 발 경험을 통해서 노사 계의 지배 성격은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구분된다. 기에는 사용자측 우 의 일방 이고 지배 종속 이며 온정

인 계가 지배 이다.그러나 노동자집단의 응역량의 증 로 차 노사간의

등한 교섭력이 주어지는 계(근 노사 계)로 발 한다.그러나 다원 인 후기

산업화단계에서는 노사간에는 상 으로 경쟁을 지양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

인 단계로 발 하는 경향을 보인다4).

1.개별 노사 계

노사 계의 발 은 공업화 내지 산업화 단계와 그 맥을 같이하여 왔다.산업화

기의 지배 인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이었다.기업가는 자본을 배경으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기업을 운 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응하

는 근로자를 고용하 다.따라서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에는 1 1의 계약 계에 의

해 고용 계가 유지되었다.이때의 노사 계를 개별 노사 계라고 한다.역사

으로 볼 때,개별 노사 계의 형은 1871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 의 국

과 제2차 세계 이 의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5).

산업화 기에는 일반 으로 정부와 기업의 반조합주의 태도가 강하고 권 주

4)김장호,최근노사분규의 성격,『노동경제논집』 제12권,한국노동경제학회,1989.

12.p.223.

5)심윤종,『사회 일체감과 사회운동』,산업사회연구 2,한국산업사회연구회,1989,

p.13.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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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며 사용자측 우 인 노사 계가 지배 이다. 한 이때에는 일반 으로 노

동자들의 권리의식도 낮은 편이고 노동운동의 경험도 짧아 지식인 출신의 변 지

향 엘리트들에 의해 지도되는 경향이 강하 다.노동시장의 조건 한 농 으로

부터의 무제한 과잉공 으로 인해 노동운동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하 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생존수단의 확보라는 명의 과제가 노동자들에게

부과되었다.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한 수단으로 자본가에게 우호 인 상호 경쟁

을 하게 되며, 한 자본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리한 입지를 자기이익의 극 화

를 한 계기로 악용함으로써 자본가에 한 노동자들의 계 항의식의 생성

가능성을 처음부터 소진시켜 버렸다6). 이 단계에서는 객 조건이 노동자들을

이른바 경제제일주의에 집착하도록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근로조건은 사

용자측의 일방 의사 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장시간 노동, 임 ,높은 산재

율 등이 근로조건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다.이와 같은 노자 계로 인해 조합운동

의 이념은 자연히 정치 조합주의(정치주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노사 계

를 립 계로 보고,자본주의 체제내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지l향상과 복지

실 을 불가능하다고 단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기본방향은 자연히 정치투쟁․

명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7).이러한 정치 조합주의 는 명 조합주의는

부분 선진국에서 1950년 까지는 자취를 감추거나 세력이 약화되었다.

2. 립 노사 계

오늘날의 발 된 자본주의 사회는 마르크스가 살고 있던 19세기 엽과는 조

으로 이해 계를 달리하면서도 상호의존 계에 있는 다원 인 사회계층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노동문제와 련해서 볼 때 특히 문경 인의 등장은 자본주의 사

6)심윤종,상게서 p.13.

7)박세일․선한승,『노동운동이념 연구 -국제비교론 -』,한국노동연구,

1990.7.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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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다원 측면을 시하는 구체 인 본보기라 할 수 있다.8)

정치 조합주의 경향은 산업화의 진 에 따라 경제 조합주의,즉 통상 의미

의 노동조합주의로 서서히 바 게 된다.이런 환의 계기는 기업이 종래의 반조합

태도를 철회하고 노조의 존재의의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정부도

종래의 반조합 규제주의 내지 개입주의에서 벗어나 노사자치와 자율을 인정하고,

단지 공정한 룰(rule)설정자 룰 감시자로 그 역할을 환하 다.그 결과 경제

주의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고양되어 조합

내 민주주의를 통하여 념 인 노동운동가보다는 실용주의 인 장출신 노동자

들의 목소리가 강력해짐에 따라 경제 조합주의 성립의 계기가 형성되었다.이와

더불어 산업화의 진 에 따라 노동시장의 환경이 종래의 무제한 노동공 단계에

서 제한 노동공 단계로 이행되어 노사간 교섭력의 등성 유지가 보다 용이해

짐에 따라 노동시장 조건도 노동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되었다.노사 계 당

사자들의 역할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경제 조합주의가 등장하게 되었

다.

경제 조합주의는 기본 으로 이해 립으로 보지만 상당정도 이해조정과 타

이 가능한 비 계로 이해하고,노동자들의 지 향상과 복지실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단한다.따라서 노동운동의 기본 방향은 자연 정치투

쟁이 아니라 경제투쟁,단체교섭 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실질근로조건,생활조건

의 향상 투쟁에 집 된다9).이것은 다 도르 (R.Dahrendorf)의 말처럼 보다 나

은 생활기회의 획득을 한 투쟁이라고 표 할 수 있다.10)이러한 경제 조합주의

도 1970년 를 경과하면서 퇴조하고 있다.

8)1941년 번햄(J.Burnham)이 ManagerialRevolution이라는 서에서 리( 는

경 )이라는 말을 최 로 사용한후 경 는 경 자라는 말은 경 체에서 지도

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 표 으로서 일반화 되었다.

9)박세일․선한승, 게서 p.31～32.

10)R.Dahrendorf,KonfliktundFreiheit,München,Piper:1972,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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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력 노사 계

경제 조합주의가 단체교섭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발 하게 가면 ‘분배질서의

공정성’에 한 노사간 신뢰,특히 노동자들의 신뢰가 쌓이게 된다.정부도 노조의

존재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조를 경제․사회정책 수립과

운 과정에 극 동참시키고 기업도 노동자들의 경 참여 폭을 확 하여 단순한

경 의 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로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노동운동은 새로운 단

계,즉 소 국민 조합주의(국민주의)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11).

국민 조합주의 단계가 되면 노조의 국가정책 기업경 의 참여 행이 일반

화되고 노동자들의 참여능력도 크게 제고된다. 한 이때에는 노동시장보다 종단

노동시장,특히 내부 노동시장(InternalLaborMarket)의 발 이 하게 나타난

다.환언하면 기업간이나 산업간의 노동이동은 격히 감소하고 노동이동은 동일기

업․동일산업 내부에서 주로 일어난다.동일산업․동일기업 내부에서 주로 직장내

교육훈련(OntheJobTraining:OJT)를 통한 상향이동이 노동이동의 주패턴이

된다.

기업간․산업간 수평 노동이동이 어들고 기업내․산업내 수직 노동이동

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개별기업․개별산업에의 귀속감은 크게 증 되고 노사

립보다 노사 조 분 기가 형성된다. 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단체교섭

구조에도 변화를 야기시켜 단체교섭 구조의 분단화 경향이 나타난다.즉 종래의 산

별이나 지역별 교섭구조가 기업별 구조 보다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개별기업내의 노사와 국민경제속의 총자본과 총노동이 동

일한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크게 높이고,동시에 존재론 으로 노사는 공존할 수

밖에 없는 계라는 사실을 노사 모두에게 투철하게 인식시킨다.이 과정에서 노동

운동은 자연스럽게 국민 조합주의(국민주의)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결국 노사의

11)박세일․선한승, 게서,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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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립은 이해공동부문의 확 를 통하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환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요약해 보면 노동운동은 노사종속의 단계 그리고 노사

립․ 등의 단계를 지나 노사 조․노사합작의 단계로 발 한다.이에 따라 노동운

동의 이념도 정치 조합주의 → 경제 조합주의 → 국민 조합주의로 변화․발

한다.이상과 같은 노동운동 이념의 변화․발 은 기업의 성격변화 내지는 자본

주의 자체의 구조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여 왔다12).노사 계는 처음에는 개별 노

사 계에서 출발하 지만,선진국들의 노사 계는 이미 오래 에 립 노사 계

를 거쳐 력 노사 계로 진입하 다.

제2 외국에서의 노사 계의 발

1970년 이후 노사 계의 요한 변화는 분배측면에서 생산측면으로의

환에 있다.1980년 에 들어와서 미국식 량생산체제의 경쟁력은 새로이

등장한 생산방식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단 인

이다.이는 미국의 세계시장 유율 하락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미국 기

업은 시장을 상실하고 도산하 고 노동조합은 1980년 를 통해 아 양보

교섭13)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각 생산방식이 새로운 기업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응하는 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해머와 챔피((M.Hammer&JChampy)는 새로운 기업환경으로 다음과 같이 고

12)박세일․선한승,상게서,p.33.

13)양보교섭이란 1980년 미국의 어려운 경제 시 에 응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교섭방식으로 사용자측의 보다 큰 직무안정,일시해고방침(clayoff) 재

발효 인 단체 약의 유효기간 만료 ,취업규칙 등의 완화 등과 같은 양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상은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

를 얻어내기 해 기업에 한 많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게 되고, 한 국노조

와의 교섭보다는 단일 노조와의 교섭을 선호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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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Customer),경쟁(Competition),변화(Change)의 3C를 제시하고 있다.14)

첫번째 C는고객(Customer)이다.즉 공 자 시장(supplyer'smarket)에서 수요자

시장(buyer'smarket)으로 환하 다는 것이다.즉 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

매자로부터 고객으로 이 되었다는 것이다. 량생산의 성기에서는 미국제품 이

외에는 고객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생산자가 공 하는 제품

을 그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공 자가 생겨서 공

자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그리하여 시

장에서의 주도권이 생산자로부터 고객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더 나아가 오늘

날의 고객은 최고의 품질과 개성화된 제품을 요구하며 시 는 주문 즉시

배달을 원한다.이제 기업들은 훨씬 더 까다로워진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

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상품을 배로 실어나르는 것에 비해 비용이 30배에 달하는 항공수송을 택

하는 제품은 부분 시간이 생명인 것들이다.매년 8,9월에 수확한 포도로

단기간 숙성시킨 포도주인 볼졸래 보는 매년 11월 셋째주 목요일 0시에

세계에서 동시에 출시된다.이 때문에 수송시간을 측하기 어려운 배보다

비행기를 택한다.

첨단 자제품은 배송 시간 단축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행기로 나

를 수 밖에 없다.첨단 자제품은 시시각각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온다.따

라서 소비자에게 한 발이라도 먼 다가가 기호를 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의류의 경우 리나 라노 등에서 발표한 최신 의상이 다음날이

면 바로 뉴욕과 서울에 등장한다.유행을 시하는 의류를 수송할 때 항공편

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이다.제품의 성능과 모습을 있는 그 로 소비자에게

14)M.HammerandJ.Champy,Reengineering TheCorporation,HaperCollins,

pp.20〜24.;이원덕,『미국의 고능률생산체제와 신노사 계』,한국노동연구원,

1995.12.pp.34〜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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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있는 것도 항공수송의 매력이다. 컨 반도체를 선박으로 수송

하면 소 기가 배어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항

공편으로 수송하는 것이 운송시간이 짧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운송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두번째 C는 경쟁(Competition)이다.종 의 경쟁의 량생산 시장에서의

경쟁은 표 화된 제품을 가 최 가격으로 공 하는가 하는 것이었으나 새

로운 경쟁은 단순한 가격경쟁이 아니라 다양화된 제품시장에서 품질경쟁과

서비스경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한 세계시장의 단일화(Globalization)에

따라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C는 변화(Change)다. 량생산이 지배 인 시 에서의 변화는 느렸고 한

가지 제품 모델이 오랫동안 생산되었다.그러나 이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졌으며 변화 그 자체가 정상상태가 되었다.즉 소비자 시장의 도래와 경쟁의 격화

로 기업은 속한 변화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를 들어 포드사의 <모델 T>는 한 세 동안 생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이러한 변화가 정상인 환경에 유연하게

응할 수 없는 기업은 경쟁력을 지닐 수 없게 되었다.

3C와 함께 통 인 량생산체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은 근로계층의 성격변

화이다. 량생산체제가 성립된 20세기 미국의 노동력은 부분이 학력이었고,

하층 생산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민근로자들로서 어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별근로자에게 직무를 단순․표 화시키고,정해진

방식 로 일 되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제 번 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수 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교

육수 이 크게 높아졌다.1970년 에는 25～64세 연령계층 근로자의 25.9%가 12년

의 교육을 받았으며,1992년에는 그 비율이 52%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교육수 이 높아짐에 따라 량생산방식의 단순․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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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용과 참여가 배제된 노사 계는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량생산방식의 생산효율이 하되었다.

3C로 표되는 새로운 기업환경과 근로계층의 성격변화로 말미암아 량생산체

제를 기본으로 하는 통 인 미국 기업은 경쟁력이 하되어 갔고 새로운 생산방

식을 도입한 일본․유럽 기업의 경쟁력은 상 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응하여 경쟁력의 강화를 하여 량생산방식에 기 한 기업경

의 원리,조직,업무 로세스 인간 계를 지양하고 새로운 기업 경 의 원리,

조직,업무 로세스 인간 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을 신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업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일컬으며,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다.15)

제3 노동 계법

1.노동계약법

노동계약제는 1980년 상하이에서 처음 도입되어서 1986년에는 새로 고용되

는 모든 노동자에게 용되었다.16) 국 국무원이 2008년 9월 18일 발표한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7)

15)Reengineering, 업무재구축 이란 말로 기업의 근본 인 체질개선을 해 기업

공정을 획기 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다운사이징은 기본 으로 일의

공정을 재 로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을 말하지만 리엔지니어링은 작

업공정을 세 하게 검토해 필요 없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직원의 감원이 필수

인 것은 아니다.

Downsizing,조직을 야 게(lean)만드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슬림(slim)화를

통해 능률의 증진을 추구한다(기본 으로 일의 공정을 재 로 유지하면서 근로

자를 감축하는 것).

아웃소싱(outsourching):기업 내부의 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탁해 처리하는 것,우선 회사 업무의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다이어트 를

통해 인원 감과 생산성향상이라는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

16)장 업,“아시아지역의 노동인권문제”,『국제노동 리 』 2007년 3월호,한국노

동연구원,2007.3.15.p.14.

17)주 국 한민국 사 노무 .「노동계약법의 주요내용」,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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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정경과 특징

1)제정경과

o「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정책 기 로 내세우고 있는 재의 국지도부

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한 노동사회 부문 법률 제정을 추진

-′03년 수립된 입법계획의 사회법 부문에 노동계약법,노동쟁의조정법,

취업 진법,사회 보험법 등 포함

-‘04년 최 임 규정 개정,단체 약규정 개정,노동보장감찰조례 제정 시

행 등 하 규정도 정비

※ 취업 진법은 재 국인민 표 회 상무 심의계류 이며 사회보험

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년 심의 시작 정

o노동계약법은 ′05년 12월 인 상무 1차 심의

-′06.3내용 공개 의견수렴(19만 여건 의견 제출)

-′06.12,′07.4 2,3차 심의

-′07.6 4차 심의 후 통과 확정 (′08.1.1시행)

2)주요 특징

o서면 노동계약 체결 의무화 시용(수습)근로자 련 조항 등을 통한

근로자 보호 강화

-계약 미체결시 제제강화

o고용단 (=사용자)와 공회의 의 의무화 등을 통한 공회의 역할 강화

-규장제도(=사내규칙)등 제․개정 시 의,노동계약 해지 시 공회통보,

단체계약 체결 체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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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고정기한 계약 근로자의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 의무화

o기한만료 근로자에 한 경제보상 지

o 견근로 비 일제 고용 련내용 규정

나.노동계약법 주요내용

1)서면 노동 계약체결 의무화

o고용단 가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노동 계가 성립하며 서면노동계약을

체결

-노동 계가 기성립되었으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 서면노동계약을 체결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매2

배의 임 을 지불

-1년이 되도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무고정기한 계약으로 간

주

2)무고정기한 계약체결 의무화

o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 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

o본법의 규정을 어기고 무기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날로부터 매월 임 의 2배를 지

3)시용(수습)근로자

o3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기간은 1개월까지,1년 이상 3년 미만 계약

은 2개월까지,3년 이상 무기한 계약은 6개월까지 시용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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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동일 근로자와 1회 시용계약 가능하며 시용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

며 시용기만 계약할 수 없음

o시용기간 임 은 해당사업장 동일직 최 임 이상 는 본 계약 임

의 80%이상이며 소재지 최 임 이상이어야 함

4)경제성 감원

o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 20인 이상 는

10%이상 감원시 30일 에 공회(노조) 는 체 근로자에게 상황설

명,의견청취 후 감원방안 행정기 에 보고

5)공회(공회)의 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o근로자의 이익과 계되는 규장제도(사내규칙)등 제․개정시 공회(

는 근로자 표)와 의

o고용단 가 일방 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 에 공회에 통지

o공회가 없는 사업장의 단체계약 체결 지도

6)노무 견

o노무 견회사는 견근로자와 2년이상 계약체결하고 근로자가 업무없

는 경우에도 최 임 지

o 견근로자는 사용업체에서 동일노동 동일보수 권리보유

o사용업체가 노무 견회사를 설립하여 본회사 는 소속회사에 근로자

견할 수 없음.

7)경제보상

o고용단 에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근

로자에게 경제보상 지불

o고정기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경제보상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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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단 가 기존조건 는 그 이상으로 계속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진출기업의 가장 큰 심사항이던 퇴직 성격의 경제보상 이 처음

안 보다 다소 변형․축소된 형태로 존속

o보상기 은 1년 근무에 1개월분(6개월 이상은 1개월분,6개월 미만은

반개월분)임 을 지

8)경과규정

o무기한 계약과 련한 계약횟수는 법 시행(2008.1.1)이후 체결되는 계

약부터 기산

o서면계약하지 않은 노동계약은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해

야 함

o고정기한 계약만료후 경제보상 지불의 보상연한은 법 시행후부터 기산

다.내용별 조문검토

1)서면 노동 계약체결 의무화

o고용단 가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노동 계가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함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계약,무기한 계약,업무완성 기한계약으로 구분

-노동 계가 기성립되었으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개

월 이내 서면노동계약을 체결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매

월 2배의 임 을 지불

-1년이 되도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

o노동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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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조직의 명칭,주소 법정 표자 는 주요 책임자

(2)근로자의 성명,주소 주민신분증 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 번호

(3)노동계약 기한

(4)업무내용 근무장소

(5)근무시간 휴식·휴가

(6)노동보수

(7)사회보험

(8)노동보호,노동조건 직업 해 방

(9)법률,법규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사항

- 에 규정된 필수 구비조항외에도 고용단 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 에

시용(수습)기간,연수훈련,비 유지,보충보험 복리 우 등 기타사항

을 약정할 수 있음

o기타사항

-고용단 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함(제7조)

-근로자를 모집·고용할 때 근로자에게 작업내용,근무조건,근무장소,직

업상 해,안 생산 상황,노동보수 등 고지의무

2)무기한 노동계약체결 의무화

o다음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계속체결이나 체결을 제의

는 동의하는 경우,근로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제의하는 때를 제외

하고,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제14조)

(1)근로자가 당해 고용조직에서 연속 만10년을 근무한 경우

(2)고용단 가 최 로 노동계약제도를 실시하거나 국유기업개편으로 새롭

게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에,근로자가 해당 고용단 에 연속 만 10년을

근무하고 한 법정퇴직연령까지 10년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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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 2회 체결하고 근로자가 본법 제39조 제

40조 제1호,제2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체결할 경우

o고용단 가 고용일로부터 만1년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

결하지 않은 경우는 고용단 와 근로자간 무기한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함

o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로부터 매월 2배의 임 지

3)시용(수습)근로자의 권리 강화(제19조~제21조)

o시용기한은 노동계약 기한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노동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2개월,3년이상 고정기한 무

기한 노동계약의 경우 6개월을 각각 과할 수 없음

-동일 고용단 는 동일 근로자와 1회에 한해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있음

-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 는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인 경우 시용기간

을 약정하지 못함

-시용기한은 노동계약기한내 포함되며 노동계약이 시용기간만 약정한 경

우 시용기간은 성립하지 않고 당해 기간은 노동계약기한으로 간주됨

o근로자의 시용기간 임 은 해당 고용단 의 동일직 최 임 , 는

노동계약 약정 임 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한 고용단 소재지의

최 임 기 이상이어야 함

o시용 기간 에 근로자가 법 제39조 제40조 제1호,제2호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고용단 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고용단 가 시용기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자에게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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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4)의무복무기간 경업(競業,경쟁업종취업 등)제한과 약 약정

o고용단 가 근로자에게 연수훈련비용을 제공하여 문 기술연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근로자와 의서를 체결하여 복무기간을 약정할 수 있음
(제22조)

-근로자가 복무기간 약정을 반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고용단 에게

약 을 지불해야 하나 약 액수는 고용단 가 부담한 연수훈련비용

을 과하지 못하며 실제 약 은 복무기간 미이행부분에 상응하는

연수훈련비용을 과하지 못함

o고용단 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시 고용단 의 상업비 지 재산권

련 비 사항에 해 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제23조)

-비 의 유지의무를 지닌 근로자에 해,고용단 는 노동계약서,

는 비 수 의서에 근로자와 경업제한조항의 약정과 노동계약의 해지

는 종료후 경업제한기간 근로자에게 매월 경제보상 지불을 약정

할수 있음

o경업제한은 고용단 의 고 리인력,고 기술인력 기타 비 유지

의무가 있는 인력에 국한됨(제24조)

-노동계약의 해지 는 종료후 상기 규정된 인력은 본고용단 와 동류

산품(同類産品)을 생산 는 경 하거나 동종업무의 경쟁 계에 있는

다른 고용단 에 취업할 수 없음

- 개업을 통한 동류産品의 생산 는 경 ,동종업무종사에도 제한

-경업제한 기간은 2년까지임

o 두 가지 상황 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약 을 약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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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계약의 해지 종료

제36조 고용단 와 근로자는 의일치를 거쳐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 에 통지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시용기간내의 근로자는 3일 에 고용단 에게 통지하고 노동계약
을 해지할수 있다.

제38조 고용단 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1)노동계약 약정에 따른 노동보호와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노동보수 정액을 시에 지 하지 않는 경우

(3)법에 의거한 근로자를 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고용단 의 규장제도가 법률,법규규정을 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5)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6)법률,행정법규에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타 상황

고용단 가 폭력, 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불법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는 고용단 가 규정을 반하여 근로자의 인신 안 을
태롭게 하는 험한 작업을 지시하고 강제하는 경우,근로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고용단 에게 사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단 는 노동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시용기간 에 채용조건에 미부합됨이 증명된 경우

(2)고용단 의 규장제도를 심각하게 반한 경우

(3) 한 직무상 과실,사리(私利)추구와 부정행 로 고용단 에 한 손해
를 끼친 경우

(4)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 와 노동 계를 맺음에 따라,본 고용단 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향을 미치거나 는 고용단 가 지 해도 시정

을 거부하는 경우

(5)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6)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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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단 는 30일 까지 서면형식으

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는 근로자에게 1개월의 여를 추가 지 후

노동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근로자가 질병이나 非産災 부상으로 인해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한 고용단 가 변경해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

는 경우

(2)근로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연수훈련 는 업무조정를 통해서도 여 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노동계약 체결시 의거했던 객 상황에 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

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고용단 와 근로자간 의를 거쳤음에도 노동계

약 내용의 변경에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42조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단 는 본 법의 제40조,

제41조(경제성 감원)의 규정에 따른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1)직업병 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 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는 유사직업병환자로 진단 는 의학 찰 기간 인자

(2)본 고용단 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

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3)질병 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4)여성 근로자가 임신기,출산기,수유기인 경우

(5)본고용단 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만15년이고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미

만인 경우

(6)법률,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제43조 고용단 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 에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고용

단 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는 노동계약의 약정을 반한 경우 공회는 고

용단 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용단 는 공회의 의견을 검토하고,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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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노동계약은 종료된다.

(1)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 우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3)근로자가 사망하거나,인민법원에 의해 사망 는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4)고용단 가 법에 의거 산을 선고받은 경우

(5)고용단 의 업허가증 취소되거나,폐쇄,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는 고용

단 가 그 에 해산을 결정한 경우

(6)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45조 노동계약이 만료되었으나,본 법 제42조(해지불가)에 규정한 상황 하나

에 해당될 경우,노동계약은 련 상황이 소멸될 때까지 종료시기가 계속 연기

된다.단,본법 제42조 제2호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 는 일부상실자의 노동

계약 종료는 국가 산재보험의 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8조 고용단 가 본 법규정을 반하여 노동계약의 해지 는 종료 시,근로자

가 계속하여 노동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고용단 는 계속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는 이미 노동계

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고용단 는 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배상

을 지 해야 한다.

제87조 고용단 가 본법규정을 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 는 종료한 경우,본

법 제47조에 규정한 경제보상 기 의 2배를 근로자에게 배상 으로 지불해야

한다.

6)경제성 감원(정리해고)

o다음 상황 하나로 20인 이상 감원, 는 20인 이하이나 근로자 총수의

10%이상 감원이 필요한 경우,고용단 는 30일 까지 공회 는 근로자

원에 해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후,인력

감원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하고 인력감원을 행할 수 있음

(1)기업 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재생을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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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경 에 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

(3)기업의 생산 환, 기술 신 는 경 방식 조정으로 노동계약

의 변경을 행한 후에도 인력감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

(4)기타 노동계약체결시 의거한 객 인 경제상황에 한 변화발생

으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o인력감원시는 다음의 근로자를 우선 으로 잔류시켜야 함

(1)고용단 와 비교 장기간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

(2)무기한 노동계약체결자

(3)가정내 취업인원이 없거나 부양할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있는 자

o고용단 가 규정에 의거 감원하고,6개월 이내에 다시 인력을 모집

할 경우,감원된 인력에 통지해야 하며 동동조건하에서는 감원된 인력을

우선 고용해야 함

7)경제보상

o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 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 을 지불하여야 함

(1)근로자가 법의 제38조 규정(고용단 책임)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

(2)고용단 가 법 제36조 규정(합의해지)에 의거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제의하고 근로자와 의일치를 통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

(3)고용단 가 법 제40조 규정(업무수행 불능,무능)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고용단 가 법 제41조 제1항 규정(경제성 감원)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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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용단 가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는 높 음에도 근로자

가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법 제44조 제1호규정

에 의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6)법 제44조 제4호( 산),제5호(해산 등)규정에 의거,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7)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o경제보상 은 노동자의 본 노동단 에서의 근속연한에 근거하여,만 1

년마다 1개월분의 임 을 기 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6개월 미만의 경우 반개월분 임

을 경제보상 으로 지불함

-근로자의 월 이 고용단 가 소재한 직할시나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의 년도 (前年度)근로자평균월 의 3배보다 높은 경우 지불되는 경

제보상 의 기 은 근로자평균월 의 3배로하고 지불되는 경제보상 의

연한은 최고 12년까지로 함

-여기에서의 1개월분 임 은 노동계약 해지 는 종료前 근로자의 12

개월 평균임 을 의미함

8)단체계약

o근로자는 고용단 와의 평등한 의를 통해,노동보수,근무시간,휴식·휴

가,노동안 생 보험복리 등 사항에 해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체계약 안은 근로자 표 회 는 체근로자에 제출되어 토론을 통

해 통과되어야 함

-단체계약은 공회가 기업근로자측을 표하여 고용단 와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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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미설립된 고용단 에 해서는 공회의 지도하에 근로자가 추천

하는 표가 고용단 와 체결함

o 이하 지역의 건축업,채 업,음식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는 공회

와 기업측 표가 업종별 단체계약, 는 지역별 단체계약 체결가능

o단체계약이 체결되면 노동행정부문에 송부해야 하며,15일 이내에 노동

행정부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체계약은 효력이 발생함

-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계약은 고용단 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

며 업종별,지역별 단체계약은 당지 해당 업종,해당 지역의 고용단

와 근로자에 해 구속력을 가짐

9)규장제도 의 등 통한 근로자 보호(제4조)

o고용단 가 근로자의 한 이익에 직 계되는 노동보수,근무시

간,휴식휴가,안 생,보험복리,근로자훈련,노동규율 노동목표량

리 등의 규장제도 는 사항을 제정,수정 는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 표 회 는 체 근로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

시하고 공회 는 근로자 표와 평등하게 의 확정해야 함

o규장제도 사항의 결정 실시과정 ,공회 는 근로자는 부 당

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고용단 에게 문제제기하고 의를 통해 수정,

개선할 권리가 있음

o고용단 는 근로자의 한 이익과 직 련되는 규장제도

결정사항을 공시하거나 는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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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무 견

o노무 견회사는 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

하고 매월 노동보수를 지 해야 하며 견노동자의 업무가 없는 기간

에도 소재지 인민정부의 최 임 기 에 의거, 견근로자에게 매월

보수를 지 해야 함

o 견근로자는 사용회사(실제근무회사)의 근로자와 동일노동-동일보수

의 권리를 향유하며 사용회사에 동일한 종류의 업무가 없을 경우,사

용회사 소재지의 동일업무 는 유사업무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참조

함

o 견근로자는 노무 견회사 는 사용회사에서 법에 따라 노조에 참

가하거나 는 노조를 조직할 수 있음

o사용회사가 노무 견회사를 설립하여 본고용단 는 소속 단 에

근로자를 견할 수 없음

11)비 일제(非全日制, 트타임)고용

o비 일제 고용은 시간 보수계산을 주로 하며 노동자가 동일 고용

단 에서 매일 4시간,매주 계 24시간을 과하지 않는 고용형식을 의

미

-비 일제 고용은 방 당사자가 구두 의로 체결가능하며 시용기간

약정불가

-비 일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는 하나 이상의 고용단

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나 에 체결한 노동계약이 앞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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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노동계약의 이행에 향을 주어서는 안됨

o비 일제고용은 일방이 수시로 고용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고용 종료

시경제보상 없음

-비 일제 근로자의 시 보수기 은 소재지 최 시 임 기 이상이

며보수 결산지불은 최장 15일을 과해서는 안됨

12)경과규정

o본 법(노동계약법)시행(‘08.1.1) 에 법(노동법)에 의거 체결되고 한

본 법 시행일에 존속하고 있는 노동계약은 계속 이행되어야 함

o본 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연속 체결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횟수(次数)는 본 법 시행후 고정기한 노동계약 계속 체결시부터 계산

o본 법 시행 에 성립된 노동 계가 서면노동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인

경우,본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함

o본 법 시행일 기 존속되는 노동계약이 본 법 시행후 해지 는 종

료되어 본 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 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의

경제보상연한은 본 법 시행후부터 계산

-본 법 시행 당시의 유 규정에 따라 고용단 가 근로자에게 경제

보상 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당시의 유 규정에 따라 집행

라.향후 노무 리 방향

ㅇ 최근 국정부는 근로자보호 등을 통한「조화사회 건설」을 해 각종

법령제정과 함께 최 임 을 지속인상하고 노동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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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보험가입률 확 ,연장근로 한도 과 감독 등 노동보장감찰을

강화하고 있음

- 한 외자기업에 공회설립을 확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역 총공회의

기업에 한 공회설립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화 국총공회는 '06년 말 외자기업의 60%에 공회가 설립되었다고

하고 '07년 목표를 70%로 설정

ㅇ 이번 노동계약법은 근로자보호를 해 계약체결의무화 장기계약

체결 의무화,계약기간 만료시 경제보상 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유연성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을 래

-특히 규장제도 등 제․개정시 공회( 는 근로자 표)와 의,근로자

와 계약해지 시 사 공회 통지,공회의 단체계약 지도권 등 공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ㅇ 노동계약법 시행과 함께 기존 노동 련법에 따른 행정집행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상되는 바 합리 노무 리,노무 리의 발 변화

를 고려해야 할 시 임

- 법이 노무 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길

-서류 심,근거 심,증거 심의 노무 리

․ 채용, 여,성과평가,상벌,근태 리,보험,복리후생 등 인사노무의

반 사항에 한 기록유지

-노사 계에 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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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회설립 압력이 높아지고 공회의 역할이 커지는 시 에서

국 공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회설립에 해 향 검토 필요

․ 공회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의 역할을 체할만한 근로자 표기

구,노사간 의사소통기구 설립 필요

-비용 감형에서 생산성향상형 ․ 사기앙양형으로 환

*기본 (개별 )노동조건 충족이후 두될 수 있는 집단 노사 계

리를 미리 비할 필요가 있음

2.노동분쟁조정 재법

구제도하의 노동분쟁처리제도는 국 경제성장 안정 인 노동 계를 유

지하는 데 효과 인 작용을 해왔다.그러나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노사간 이해

의 립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도의 방식은 ① 분쟁해결에 장시간 소요되고,②

재인원의 문성이 부족하고,③ 수리범 가 지나치게 좁고,④ 노동자측의

과 한 비용부담 등 노동자의 합법 인 권익이 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경제성장과 함께 국근로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향상되면서 매년 20% 이상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분쟁을 보다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노동분쟁조정 재법을 제정,공표하 다.노동계약법이 노

동자의 취업을 진하고,노동 계를 규범화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노동분쟁조

정 재법은 이러한 권리를 실 하는 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18)이 법률

은 총칙,조정, 재,부칙 등 총 5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2008.5.1부터 시행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18)황경진,“ 국 「노동분쟁조정 재법」의 입법 배경 주요내용”,『국제노동

리 』,2008.5,KLI,2008.5.15.pp.91～92.

19)1993년 제정·시행된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를 법으로 정비·승격시킴.자료:주

국 한민국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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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정 재 차정비

ㅇ 노동계약의 이행·종료·해지,해고,임 ,사회보험 등과 련한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화해,조정, 재,소송의 차로 해결

ㅇ 기업노동분쟁조정 원회 등에서 조정되지 못한 경우 해당지역 재 원

회에 재신청(조정없이 재신청도 가능)

-조정합의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재신청 가능

ㅇ 재 원회는 노동행정부문 표,공회 표,기업측 표로 구성

-분쟁안건에 해 3인의 재인으로 구성된 재정(仲裁庭)을 운 하며

단순 안건은 단독 재 가능

- 재비용을 무료화하고 재정에서 부담

ㅇ 재신청 시효를 과거의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시효 단제도 도입

하 으며 최장 처리기한(수리일 포함)을 과거 104일에서 65일로 단축

-당사자의 권리주장,구제청구,상 방 동의 등이 있는 경우 시효가 단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됨)

-노동 계가 존속되는 기간 에는 임 체불 련 시효가 개시되지 않고

노동 계가 종료․해지 된 후부터 시효가 진행됨

ㅇ 분쟁과 련된 증거를 고용단 가 장악 리하고 있으며 증거 제공요구

등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 는 불리한 결과에 책임이 있음

2)지불명령 선행집행 등

ㅇ 노동보수,산재의료비,경제보상 는 배상 의 지불연체와 련된

조정합의가 미이행 되는 경우 근로자는 조정합의서를 가지고 법원에

지불명령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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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보수,산재의료비,경제보상 는 배상 의 재청구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 계가 명확하고 신청인의 생계상 필요가 있는 경우

에 재정(仲裁庭)에서 선행집행을 재결한 후 법원에 이송하여 집행가

능

ㅇ 효력이 있는 조정서,재결서의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 신청가능

3) 재종결제도 도입 소송제기

ㅇ ①노동보수,산재의료비,경제보상 는 배상 이 해당지역 최 임

12개월분을 과하지 않는 비교 소액사건의 경우와 ②업무시간,휴식

휴가,사회보험 등 국가 노동기 과 련된 사건에 해서는

- 재로 안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재결서는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단,근로자가 재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사용자의 경우에도 재의 차 반,부정, 증 등의 증거가 있으면 30

일이내에 법원에 재결취소신청 가능하고,재결이 취소되면 15일 이내

에 소송제기 가능

ㅇ 상기 사항 이외의 안건에 해 재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법원

에 소송제기 가능하며 기한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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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 노동시장

제1 노동시장 황

1.인구

<표3-1>에 의하면 총인구는 2006년 13억1448만명으로 2005년 13억756만

명 비 0.5% 증가하 다. 국은 1970년 말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구

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며,그 결과 출산율이 비교 낮은 수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이러한 추세로 추정한 결과 국 인구는 2035년에 14.7억 명으로 최

고 수 에 이를 것으로 상하고 있다.20)

국노동시장은 도시화 수 의 제고로 균형있는 발 을 이루고 있다.도시

농 간 노동시장이 2원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 농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

은 국의 2,3차 산업과 도시부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따라서 향후 노동력 수 상황은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농 인구의 도시

로의 이동이 더욱 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2006년 도시화률은 43.9%에 이

르 으며,2002년 39.1% 비,4.8%증가,연평균 1.2% 증가,도시화 수 은

계속 으로 높아졌다.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도시화 속도를 추산한 결과 국의 도시화 속도

는 매년 1～1.4%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도시화 속도가 1%라는 것은 도시

인구 비 이 매년 1% 상승함을 의미한다.2003～2006년 도시와 읍의 총인구

평균은 1874만명 증가하 으며,농 총인구는 연 평균 1125만명 감소, 량

20)KIEP북경사무소,“ 국 노동시장 수 변화의 반 추세”「한 경제포럼」제

06-01호,200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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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인구 114333121121126743127,627128453129227129988130756131448

도시지역인구
(배율)

30195
(26.4)

35174
(29.0)

45906
(36.2)

48064
(37.7)

50212
(39.1)

52376
(40.5)

54283
(41.8)

56212
(43.0)

57706
(43.9)

농 지역인구
(배율)

84138
(73.6)

85947
(71.0)

80837
(63.8)

75963
(62.3)

78241
(60.9)

76851
(58.2)

75705
(58.2)

74544
(57.0)

73742
(56.1)

의 농 인구가 농 에서 도시와 읍으로 이동,도시농 경제에 균형있는 발

을 진하 다.사회주의 신 농 건설을 한 농 도로,통신, 력 등 기

설비건설의 증 ,농업세 감면,각종보조 의 증 ,농민수입의 계속 인

증가,농 기 설비의 뚜렷한 증강 등을 포함한 각종 조치의 실행으로 도시

농 경제는 한층 더 균형있는 발 을 이루었다.21)

재 국은 도시지역의 경제발 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확 되고 있으

며 그 결과 도시화는 가속화단계에 있다. 재 국의 노동력 공 지속 여

부는 도시화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재 국은 한국의 경제발

수 에 도달하려면 도시인구 비 이 70%에 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22)

<표3-1>인구추이
(만명,%)

자료:國家統計局,『中國勞動統計年鑑』,中國統計出版社,2006年鑑.2007年鑑.)

2.노동인구

<표3-2>에서 보면 2016년까지 노동력 공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당국의 노동시장 발 정책은 한편으로는 고용 증 에 유리하도

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발 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농 노동력의 도시

21) 릭스 인포,『Brics지역연구』,2007.9.27.p.3.

22)KIEP북경사무소,“ 국 노동시장 수 변화의 반 추세” 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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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노동인구증가량

연도
노동인구증가량

연도
노동인구증가량

15～64세 15～59세 15～64세 15～59세 15～64세 15～59세

2001 1,091.06 1,062.56 2010 820.64 397.95 2019 -166.81 182.15

2002 1,377.68 1,336.25 2011 758.65 457.95 2020 -264.27 160.74

2003 1,325.40 1,323.00 2012 681.34 251.76 2025 197.84 -691.70

2004 1,259.59 1,185.22 2013 593.84 175.04 2030 -640.94 -815.58

2005 1,208.33 1,113.06 2014 453.91 -6.82 2035 -887.84 -473.32

2006 1,248.83 1,129.62 2015 190.34 -165.67 2040 -600.73 -403.20

2007 956.24 763.21 2016 208.05 -55.92 2045 -491.07 -570.42

2008 920.05 670.35 2017 -37.41 -165.35 2050 -567.98 -846.33

2009 885.01 624.69 2018 -57.55 -218.78

유입은 하게 조 하는 데 이 맞추어질 망이다.

그런 면에서 노동력 이동을 방해하고 도시 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

하며,사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구제도는 최

근 들어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망된다.23)

<표3-2>2001～2050년 노동인구 증가 추세
(단 :만명)

자료:張車偉.「擴大 促進就業的思路 策」,陳佳貴․王延中 主 ,『中國社 報

障報告(2001～2004)』(社 科學文獻出版社)2004;장 석,“체제 환기의 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 ”,『국제노동 리 』Vol.5No.11,2007년 11월호,

p.11.재인용.

3.취업 황

<표3-3>를 보면 2001년 1차산업 취업자가 50.0%를 차지했으나 도시화

농 노동력의 도시 유입의 증가로 1차산업의 취업자 비 이 감소하고

23)장 석, 게논문,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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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년 비 증감

취업자수

년 비 증감
산업별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

수

년

비증감

취업자

수

년

비증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2001 73,025 +940 23,940 +789 36,513 50.0 16,284 22.3 20,228 27.7

2002 73,740 +715 24,780 +840 36,870 50.0 15,780 21.4 21,090 28.6

2003 74,432 +692 25,639 +859 36,546 49.1 16,077 21.6 21,809 29.3

2004 75,200 +768 26,476 +837 35,269 46.9 16,920 22.5 23,011 30.6

2005 75,825 +625 27,331 +855 33,970 44.8 18,084 23.8 23,771 31.4

2006 76,400 +575 28,310 +979 32,561 42.6 19,225 25.2 24,614 32.2

있어 2006년도는 42.6%로 낮아졌다.이 기간 국가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한 지원 강화,노동집약형기업의 발 진, 량의 취업기회를 마련하고,취

업구조를 조정하 다.같은 기간에 2차산업에서는 22.3%에서 25.2%로,3차산

업은 27.7%에서 32.2%로 증가하 으며,2․3차산업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와 선진국에 비해서 국의 3차산업 취업자 비 이

아직은 낮은 수 이다.

그리고 국은 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 노동력 체에 한 수요

기술직 인력수요는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3-3>취업자수 증감

(단 :만명,%)

자료:國家統計局人口和就業統計司,勞動和社 保障規劃財務司  ,『中國勞動統計

年鑑』,中國統計出版社,2007.

체 취업인구 수 별 기술직 종사자 비 을 <표3-4>에서 보면,

기술자는 1985년 2.46%에서 2004년 8.65%로,같은 기간 기술자는

0.89%에서 4.77%로,고 기술자는 0.01%에서 1.29%로 증가하 으며,특히

고 기술직 종사자의 비 의 증가가 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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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취업인구

수 별 기술직 종사자

기술직 종사자

수 별 구성비

고 고

1985 2.46 0.89 0.01 73.15 26.4 0.44

1995 7.71 3.15 0.69 66.78 27.24 5.98

2004 8.65 4.77 1.29 57.19 33.45 9.36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취업자
64749
(100.0)

68065
(100.0)

72085
(100.0)

73740
(100.0)

74432
(100.0)

75200
(100.0)

75825
(100.0)

76400
(100.0)

도시지역 취업자
17041
(26.3)

19040
(28.0)

23151
(32.1)

24780
(33.6)

25639
(34.4)

26476
(35.2)

27331
(36.0)

28,310
(37.1)

농 지역 취업자
47708
(73.7)

49025
(72.0)

48934
(67.9)

48960
(66.4)

48793
(65.6)

48724
(64.8)

48494
64.0)

48090
(62.9)

<표3-4>제조업 문기술직 종사자의 수 별 구성비

(단 :%)

자료:刻湘雨,『中國工業勞動力供求 勞動力素庾』,2007.

기술직 종사자 수 별 구성비를 보아도 고 기술자는 1985년 0.44%에

서 2004년 9.36%로 증가하고,반면 기술자는 73.15%에서 57.19%로 감

소하 다.

국의 지역별 취업자를 <표3-5>에 의하면 1990년 도․농지역의 취업자

는 6억4749만명에서 16년간 1억1651만명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7억6400만

명으로 연평균 728만명 증가하 다.

<표3-5>취업자

(단 :만명,%)

자료:國家統計局,『中國勞動統計年鑑』,中國統計出版社,(2005年鑑,2006年鑑,

2007年鑑)

그 도시지역 취업자는 1억7041만명에서 연평균 704만명이 증가하여 2

억8310만명이며 농 취업자는 4억7708만명에서 4억8090만명으로,연평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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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도시취업자수
21,616
(100.0)

22,412
(100.0)

23,151
(100.0)

23,940
(100.0)

24,780
(100.0)

25,639
(100.0)

26,476
(100.0)

27,331
(100.0)

국유․집체기업 비 51.0 45.9 41.5 37.3 33.4 30.7 28.7 26.7

사 기업 등 비 49.0 54.1 58.5 62.7 66.6 69.3 71.3 73.3

만명씩 감소하 다.도시화,공업화의 발 으로 도시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어

도시의 취업증가는 지속 으로 국 수 을 상회,도시지역취업자가 체취

업자의 1990년 26.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37.1% 로 높아졌다.

도시지역의 빠른 증가는 농 잉여노동력의 도시이 을 견인,농 취업자가

국 취업자 차지하는 비 은 1990년 73.7%에서 2006년에는 62.9%로 낮

아졌다.

한편,민 화 국유기업 개 등으로 민간기업의 비 이 확 되면서 고

용흡수력이 약화되고 있으며,<표3-6>에서 국유 집체기업의 고용이 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8년 51.0%에서 2005년 26.7%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사 기업,외국인 투자기업 등)고용

비 은 같은 기간 49.05%에서 73.3%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유기업도 수익성 개선을 해 인력에 구조조정을 지속함으로써 고용효

과가 약화되고 있으며,민간부문의 노동수요 특성과 자격요건은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나 국유기업 정리해고자들의 근로의식 수 이나 노동생산성은 그

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

실업 양상을 보이고 있다.24)

<표3-6>국유기업 사 기업 취업 황

(단 :만명,%)

자료:國家統計局,『中國勞動統計年鑑』,中國統計出版社,(2005年鑑,2006年鑑,

2007年鑑)

24) 외경제정책연구원,“ 국 고성장에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해외경

제정보』제 2006-63호,2006.7.25.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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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개 의 기본방향은 국유기업 자체의 경쟁력강화에 있으며,이를

해 기업공개,M&A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4.실업

국가가 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국경제의 주요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낮은 경 효율로 인해 경제성장 해, 융 재정부

실 등이 우려되고 있어 국 정부는 융개 사회보장제도 보완과 함께

극 국유기업 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유기업 개 의 기본방향은

국유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이를 해 자산매각,기업공개,

M&A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2008년 이래 국 국유자산감독 리 원

회는 국유재산권 양도를 주요업무로 삼고 있으며,2010년까지 국유기업 수를

150개에서 80～100개로 조정할 계획이다.25)

표 인 취업 취약계층인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와 도시로 유입된 농 노

동력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하여 장기 실업이 높아지고 있다.국유기업에서

실직한 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26)은 다수가 높은 연령(실직 노

동자의 4050 상),낮은 학력,낮은 기술,질병,여성 주 등의 특징을 가지

고 있어 재취업이 비교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27)도시로 이주한 농

노동력은 10차 5개년 계획(2000～2005년)에 이미 4,000만명을 넘어섰으며,낮

은 학력과 기술능력 부족으로28)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9)

25)주 한민국 사 ,2008.3.10.

26) 국「勞動社 保障事業發展統計公報」에 따르면,국유기업에서 실직한 후 재취

업을 하지 못한 인원이 매년 평균 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7)45세 이상 노동력에 한 수요는 체 수요의 6.1%에 불과한 실정임,국유기업

실직노동자 등학교 이하 학력이 40.3%룰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자

기술이 없는 사람의 비 이 49.5%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정책으로 이들의 재취

업까지 보장하기는 한계가 있음.자료:中宏經濟發展戰略与規劉,2008.4.17,;

「人口老齡化背景下我國就業政策与人口政策的完善」.

28) 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83%를 차지하고 기능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 이

72%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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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업자 실업률

<표3-7>에서 보면,실업률은 1997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1997년 3.1%이 으나 2003년 4.3%로 상승,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6년

실업률은 약간 하락세를 보인 4.1%를 기록하 다.

국정부는 실업문제 완화를 해 경제성장을 통한 취업창출,정리해고자 재

취업 진,노동력배분정책,실업지향 거시정책,사회보장 등 5 취업 진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3-7>2001～2006년도 국 도시와 농 의 취업 실업 황

(단 :명,%)

국도시농
취업인원

국유기업퇴직인
원

국유기업퇴직후
재취업성공인원

국등록실업률

2000 711,500,000 6,575,000 3,610,000 3.1

2001 730,250,000 5,150,000 2,270,000 3.6

2002 737,400,000 4,100,000 1,200,000 4.0

2003 744,320,000 2,600,000 1,200,000/4,400,000 4.3

2004 752,000,000 1,530,000 *1,400,000/5,100,000 4.2

2005 758,250,000 610,000 *1,300,000/5,100,000 4.2

2006 764,000,000 - *1,470,000/5,050,000 4.1

주:* 체실업자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 ‘4050’인원.

자료:방혜정,“ 국노동시장의 특성과 문제 ”,『국제노동 리 』,2007년 7월,

KLI,2007.7.15.p.118.

나.청년 실업

최근 도시지역에서는 졸자의 취업난고 학력 청년실업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문제가 새롭게 두되고 있다.2005년 5월 국 노동사회보장부와

29)박 정,“ 국 노동시장의 수 불균형과 망”,「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2No.27, 외경제정책연구원,2008.9.10,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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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과학 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연구 결과30) 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1% 이며 장기실업자(1년 이상 실업상태)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주된 원인은 학 입학정원 증가와 졸

이상 구직자들의 취업 성향 때문으로 악되고 있다.

<표3-8>에서 국정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한 고 인력 양성 차

원에서 지난 1999년을 후하여 학의 입학정원을 폭 늘렸으며,이에 따

라 졸자 수는 2000년 95만명에서 2007년 약 448만명으로 크게 증가하 다.

<표3-8> 국의 졸자 석․박사 학 자 수 추이

(단 :만명,%)

졸자수 증가률 석․박사학 자수 증가율

1999 84.8 2.2 5.5 16.1

2000 95.0 12.0 5.9 7.5

2001 103.6 9.1 6.8 15.4

2002 133.7 29.1 8.1 19.2

2003 187.7 40.4 11.1 37.4

2004 239.1 27.4 15.1 35.7

2005 306.8 28.3 18.9 25.8

2006 377.4 23.0 25.6 34.9

2007 447.8 18.6 31.2 21.9

자료: 외경제정책연구원,“ 국 노동시장의 수 불균형과 망”,「KIEP지

역경제 포커스」 2008년 9월 10일.

국정부는 졸자의 약 18%정도를 미취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이러한

추산에 따라 2007년에는 약 80만명의 졸 실업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졸 이상 구직자들은 비교 높은 보수를 받는 사무실 근무(自領,공무원․

형국유기업․홍보․인사 리 등)를 선호하는 반면 기업이 원하는 분야( 컨

업)는 기피하고 있어,이 한 신규 졸업생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

30)中國勞動社 保障報告 勞動保障科學硏究所,「中國首次靑年就業狀況調査報告」,

2005年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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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

상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도시지역 은층의 경우 부분 학력이 낮고

직장경험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일부는 실업상태이고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지역 구직자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70.7%( ․ 졸

26.6%,고졸 43.9%)로 가장 높았으며 문 졸, 졸.석사 이상의 구직자

비 은 각각 20.6%,8.6%,0.3%로 나타나고 있다.32)

다.기타 구조 문제

구인 구직자 수의 67.7%와 70.2%가 동부지역에 집 되어 취업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33)산업별 고용구조도 1차산업의 취업인구 비

이 상 으로 높으며,3차산업 취업인구 비 은 개도국(40%)보다 낮다.34)

기업유형별로는 노동력 수 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기업 체

노동력 수요의 약 8%를 차지하는 국유기업과 공공기 은 취업경쟁이 극심

한 반면,노동력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 10%를 차지하는 자

업(개체호)은 구인이 힘들다.35)

31)일부 문가들은 졸자 취업난에 해 직업 선택의 문제이지 실업문제가 아니

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즉 재의 청년 미취업자들은 부분 1970s년 후

반～1980년 에 출생한 독자 는 막내인 사람들로 부모의 경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크지 않아 직업을 구할 때 매우 까다로운 태도를 보인

다는 것.

32)「2007년 4/4분기 국 일부 도시의 노동시장 수 황 분석」, 외경제정책연

구원,“ 국 노동시장의 수 불균형과 망”,「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8년 9월 10일.p.7.재인용.

33)「2006년도 국 일부 도시의 노동시장 수 황 분석」,상게포커스,p.7재인

용.

34)1990～2007년 사이 국의 산업별 고용구조는 농업인구가 축소되고 서비스산업

인구가 증가하 으나 1차산업의 비 이 여 히 높음.3차산업에 비해 2차산업

취업인구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는데,이는 제조업의 고도화로 일자리 수가

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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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취업 취약계층인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와 도시로 유입된 농 노

동력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하여 장기 실업의 비 이 높아지고 있다.국유기

업에서 실직한 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36)은 다수가 높은 연령

(실직 노동자의 4050 상),낮은 학력,낮은 기술력,질병,여성 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취업이 비교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37)도시로 이

주한 농 노동력은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0～2005년)에 이미 4,000만명을

넘어섰으며,낮은 학력과 기술능력 부족으로38)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노동시장의 수 불균형

노동력 공 이 수요를 과하는 재의 취업구조가 2015년까지 지속될 것

으로 보여 국의 취업 실업문제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상된다.

2007년 국의 노동력 총 공 은 2,400만 명이었으나 신규 일자리 수는

1,200만개에 그쳤다.2007년 4/4분기를 기 으로 공식 등록된 일자리 수는

322만 9,000개인 데 반해 공식 등록된 구직자 수는 812만 명으로 구직 배율

은 2.51배를 기록하 다.39)

35)「2007년 4/4분기 국 인재시장 수 황 분석」

36) 국 「勞動和社 保障事業發展統計公報」에 따르면,국유기업에서 실직한 후 재

취업을 하지 못한 인원이 평균 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7)45세 이상 노동력에 한 수요는 체 수요의 6.1%에 불과한 실정임.국유기업

실직 노동자 등학교 이하 학력이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장

기술이 없는 사람의 비 이 49.5%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정책으로 이들의

재취업까지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中宏經濟發展前略与規劉』(2008.4.17),

「人口老齡化背景下我國就業政策与人口政策的完善」.

38) 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83%를 차지하고 기능훈련을 받지않은 사람의 비 이

72%를 차지함.『中宏經濟發展前略与規劉』(2008.4.17),人口老齡化背景下我國就業政
策与人口政策的完善」.

39)박 정, 게논문,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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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 컴퓨터 기계
행정
리

건축
재무
회계

마 자
기업
리

의료
생

구직 배율 2.4 2.4 2.1 2.9 2.7 2.9 2.5 2.3 2.0 2.4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 문 기술자 0.78 1.05 1.74 1.68 2.06 2.21

지구자격 1 (고 기사) 0.81 1.27 2.04 2.13 2.00 2.03

직무자격 2 (기사) 0.60 1.30 1.63 1.07 1.85 1.96

<표3-9>주요 직종별 구직배율(2007년 4분기)

자료: 국 人力資源社 保障部(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력의 과공 속에서도 일부 지역과 일부 분야에서는 구인난이 확산

되고 있으며,주로 농민공과 고 기술인력 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농민

공 부족의 주된 원인은 산업구조 고도화, 임 낙후된 근로환경에 한

불만40) 국 도시화 진 에 따른 소도시 발 ,농민의 수입증가와 3농정책

에 따른 도시 유입에 한 유인 감소 등을 들 수 있다.인력채용이 가장

많은 상 10개 업종의 구직 배율도 2배를 넘어서고 있다(<표3-9>참조).

한편 취업난 속에서도 고 기술인력의 부족 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표3-10>에 의하면,2006년도 국 일부 도시의 노동시장 수 황 분

석41)에 의하면,2001년 이후 고 기술인력에 한 수요는 공 을 과하여

만성 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구인 배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

<표3-10>일부 기술직 의 구인 배율

주: 국 기술직의 등 은 고 문기술자> 문기술자> 문기술자 직

무자격 1 ～5 으로 나뉨.

자료:中國人力資源․社 保障部,『 人力資源社 保障部』,2007.

40)2007년 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농민공들은 춘 휴가 직후 이 의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이유로 임 (51%),과 한 연장근무(22%)를 꼽

았음.

41)「2006年度全年全國部分城 勞動力 場供求狀況分析」:본 조사는 인력자원․사

회보장부가 2006년 국의 지 (地級)이상 121개 도시를 상으로 실시한 조사

임,자료:박 정, 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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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2000년 들어 국내수요 확 와 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으로

화학 산업 자․IT산업을 심으로 제조업 부문이 고도화되고 있어 고

기술직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력 공 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42)

노동력 부족에 주목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 상이 노동자들의 개별 ․집

단 교섭력을 향상시킬 가능성 때문이며, 이는 실에서도 임 인상 요

구를 내건 최근의 빈번한 업행 등으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가 노사 계에 주는 향들이 ‘조합주의 ’징

후를 혹은 실험들과 어떤 식으로 련을 맺으면서 개되어 갈 것인지가 향

후 국 노사 계의 향방을 망하는데 요하게 될 것이다.43)

3.임

국의 1인당 GDP는 2002년 1,000달러에 도달한 후 2006년 그 두 배가 넘

는 2010달러에 이르 으나 도시근로자의 임 이 체 GDP의 12%를 차지하

고,근로자의 임 총액은 선진국의 경우 GDP 50% 이상의 비 을 차지

하는 데 비해 22%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07년 8월 8일 아

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아시아의 소득불균형>이라는 연구보고에서, 국은

22개 아시아 국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로 뽑혔다.2007년 2월 발표

된 2006년 < 국주민소득분배 연도보고>에 따르면,도시주민 최고 수입군

상 10%의 소득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최 수입군 하 10% 소득의

4.6배에서 9.2배로 그 격차가 크게 증가하 다. 국경제시보 2007년 6월 보

도에 따르면 신, 력,석유, 융,보험,수력,담배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국 체 근로자의 8%인 반면,이들의 수입은 체 근로자 임

42)박 정,상게논문.

43)이창휘,“ 국 노사 계의 황과 도 :조합주의 징후들과 그 한계”,『국제노

동 리 』,2005년 8월호,KLI,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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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시평균임 국유기업평균임 도시집체기업평균임 기타기업평균임

2000 9,371 9,552 6,262 10,984

2001 10,870 11,178 6,867 12,140

2002 12,422 12,869 7,667 13,212

2003 14,040 14,577 8,678 14,574

2004 16,024 16,729 9,814 16,259

2005 18,364 19,313 11,283 18,244

2006 21,001 22,112 13,014 20,755

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44)

<표3-11>에 의하면 2006년 근로자 연간 평균임 은 21,001 엔으로 2005

년 18,364 엔보다 14.4%상승하 으며,연평균임 상승률은 계속 두 자리

수를 유지하 다.

<표3-11>근로자 연평균임

(단 : 엔)

자료:방혜정,“ 국노동시장의 특성과 문제 ”,『국제노동 리 』,2007년 7월,

KLI,2007.7.15.p.120.

가.최 임

국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기 소득분배와 재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최 임 제도를 발 시키고 있다.2004년 말 국 31개 성에서

최 임 제가 확립하 으며,2006년말 각 성의 최 임 의 가장 높은 평균

기 이 2004년도의 기 하에 14% 증가하여,1994년에서 2004년까지 평균

8%의 확 폭에 비해 6% 증가를 보 다.

44)방혜정,“ 국 민생정치 시 의 개막:최 임 제도 개선”,『국제노동 리 』,

2007년 11월,KLI,2007.11.15.pp.79～80.



- 45 -

<표3-12>지역별 최 임 기 (2008.07 재)

구분 시행시기 최 임 기 (단 : 엔/월)

베이징 2008.7.1 800

텐진 2008.4.1 820

하베이 2008.2.1 680 620 560 510

산시(山西) 2007.10.1 610 570 530 490

내몽고 2008.1.1 680 620 560 500

랴오닝 2007.12.20 700 580 500

지린 2007.7.1 650 600 550

헤이룽강 2008.1.1 680 650 525 500 460 440 420

상하이 2008.4.1 960

강쑤 2007.10.1 850 700 590

장 2007.9.1 850 750 700 620

안후이 2007.10.1 560 540 500 460 420 390

푸젠 2007.8.1 750 700 650 570 480

장시 2007.12.31 580 520 480 450 420

산둥 2008.1.1 760 620 500

허난 2007.10.1 650 550 450

후베이 2007.3.1 580 500 460 420 380

후난 2007.7.1 635 530 500 480 460 440

둥 2008.4.1 860 770 670 580 530

시 2007.11.15 580 500 450 400

하이난 2007.12.1 630 530 480

충칭 2008.1.1 680 560 520

쓰촨 2008.1.1 650 550 450

구이 우 2008.1.1 650 600 550

원난 2008.1.1 680 610 520

시짱 2008.1.1 730 680 630

샨시(陜西) 2008.1.1 600 560 520 480

감숙

깐쑤
2006.8.25 430 400 360 320

칭하이 2006.7.1 460 450 440

닝쌰 2007.10.1 560 530 490

신장 2008.1.1 보험불포함 670 550 490 460 430 400

보험포함 800 670 610 580 550 530

하문 2008.1.1 750 700

다롄 2007.12.20 700 600

선 2008.7.1 1,000 900

※ 지역내 도심,주변부,농 등 발 정도에 따라 최 임 기 차이

자료: 국노동사회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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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득 격차 시정을 한 최 임 제의 실질화(최근 평균 임 액의

40%～60%를 최 임 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임

가이드라인정책 도입(해당지역의 경제성자률,생산성,물가 등을 감안해 정

임 인상 수 을 책정하도록 함),임 상 등으로45) 폭 상승시켜,근로자

의 수입 수 이 지속 으로 상승하도록 하 다.2006년 각지의 최 임 조

정폭은 30% 정도이며,가장 높은 확 폭을 보인 경우 64%에 이른다46)(<표

3-12>참조.

제2 三 農

1. 국 정부의 농민노동자에 한 정책

WTO가입 이후,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 됨에 따라 3농문제(농민,농

업,농 )와 농민공의 문제가 사회 반의 불안정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정

부는 사회주의 신농 건설을 최 역 사업으로 공표하고,2006년 농업세를 면

폐지하는 한편,농 인 라 확충,농산물 가격 안정 등 획기 인 조치들을 추진

에 있다.

국정부가 설정한 가장 요한 정책의 지향 은 3농문제와 도시의 심각한 취

업문제 해결이다.과거 통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국은 방 한

농 인구 때문에 독특한 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산업화 도시화의 정도

가 낮아 방 한 농 인구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 당국은 무엇보다도

농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농민과 도시민을 구하는 호구제

45)이창휘,“ 환기의 국 노사 계”, 게포럼.

46)방혜정,“ 국 민생정치 시 의 개막:최 임 제도 개선”,상게논문,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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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7)와 집단농장인 인민공사체제 확립을 통한 농 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통제

할 수 있었다.노동력 이동을 지하는 한편, 국 당국은 ‘노동력을 국가가 통일

으로 할당하는’소 ‘統包統配 제도와 ’한 번 배치하면 종신 고용되는‘소 ’

固正工‘제도를 채택했다.이 같은 제도하에서 기업은 자신의 수요와 무 하게 국

가가 할당하는 노동력을 수용해야 했다.‘노동자계 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이데

올로기로 인해 기업이 해고를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에 기업

은 잉여노동력 안게 되었다.한편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이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장을 바꿀 수 없었다.그 결과 통

사회주의 체제하의 국은 실업 없는 사회를 실 했지만,노동력의 비효율

인 배치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반 인 하라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

게 되었다.48)

국의 농 의 엄청난 잉여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환하지 않으면 국 농

의 수입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재 국의 일반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토

지의 경작면 이 무 작아서 농업생산력 발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국의 개 개방정책이 그 이 시기의 집산화 던 농업 생산방식을 개별

가구에 의한 경작방식으로 분산시키면서 80년 에 높은 생산력 증 를 가져왔지

만 이제는 보다 확 된 경작지를 소수의 농업가구가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이 국정부의 단이다.개 정책과 더불어 국 농 의 농업생산력이 증 되면

서 국 농 의 농업생산력이 증 되면서 국 농 에서 많은 잉여노동력이 나

47)1958년에 공포된 “ 국인민공화국호구등록조례”에는 국의 호국형식을 “농업호

구”와 비농업호구로 구분하 고 만약 농업호구를 가진 사람이 도시지역으로 진입

하려면 해당 지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 다.그후 차 사회주의 제

도가 구비되어 가면서 취업,물자배분,주택,교통,의료,교육,탁아,양로 등의

복지혜택을 “비농업호구”와 연계지어져 운 하게 되었다.

48)장 석,“체제 환기의 국노동시장의 형성과 발 ”,『국제노동 리 』2007년

7월호,한국노동연구원,2007.7.15.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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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기 시작하 다. 국의 재 경지면 은 세계 경작면 의 7%로서 국제 기

에 의하면 이 정도의 면 이면 4000만에서 5000만명 정도의 농 인구이면 충분

한데49)2006년 재 총 취업자 7억6400만명 62.9%인 4억8090만명이다.따라서

농 의 수입을 증 하는 방법은 농 의 수많은 잉여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이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단하고 있다.

국농민의 실질 수입이 1997년 이후 계속 감소하 는데 이는 국의 도시지

역에서 농산품에 한 지출이 최근 상 으로 감소하 고 그 결과 농산품 일

반 인 가격이 하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어 든 국의 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의 농 은 더욱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국의 지

도층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농 의 수입문제와 더불어 도시지역에서의 농민노동자에 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왜냐하면 농민노동자들의 도시지역에서의 수입이 이제는 국의

농 수입의 주요한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국의 노동시장은 호구제도로 인해서 그 공 이 무한 탄력 일 수 있는 농

의 노동력과 공 이 완 비탄력 인 도시지역의 노동자들로 확연히 구분된 분

할된 노동시장으로 되어 있었다.그런데 만약 도시지역의 비탄력 인 노동력만을

심으로 경제발 을 이루다 보면 국의 임 수 은 바로 상승할 것이고 이것

은 국의 국제경쟁력의 핵심인 임노동의 기반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그

러나 이들 농 의 잉여노동력을 임 노동자로 환시키면 국의 반 인 임

수 은 경제발 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계속해서 국제경쟁

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그 결과 이제는 농민노동자들을 오히려 극 으로

49)최진백,“ 국 삼농정책과 이원 노동시장”,『국제노동 리 』2003년 3․4월

호,한국노동연구원,2003.4.15.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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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발 을 한 원동력으로 환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무한한 국농 의 잉여 노동력을 노동력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사회주의 유산이라

고 할 수 있는 국의 분할된 노동시장은 이러한 통일된 노동시장의 발 을 가

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정부의 농민노동자에 한 공식 인 입장은 이미 오래 에 확립되

어 있었다.1994년 국의 노동부와 공안부에서 民工潮 상에 하여 “농 노

동력의 범 한 이동을 규범화한다”라는 기본입장을 확립하고 국에 걸쳐서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을 한 기본제도,시장정보체제와 서

비스 망을 확충하여 농 노동력 유동을 리한다는 정책기조를 발표하 다.그

래서 “유출지에서는 조직이 있고,유입지에서는 리가 있고,이동에는 서비스가

바탕이 되고,그리고 조 을 한 수단을 확보한다.”라는 조치를 발표하 다.문

제는 이를 구체 으로 어떻게 실 하고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민노동자

들에 한 차별을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하는 이다.

2. 국 농업세 폐지

국 정부는 2000년 이후 농민의 부담을 이고 농 개 을 심화하기 해 기

존의 농토에 한 농업세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 세제개 을 시행하 다.

농 세제개 은 2000년 安徽省에서 시범 으로 시행되기 시작하 으며 2003년

국무원의 “농 세제개 시범지역의 면 추진에 한 의견”발표와 함께 국

으로 시범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 국경제시보“의 조사에 따르면 농 세제개 후 농민들의 소득

증 체감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지면 에 근거한 농업세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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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농가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소규묘 농가에게는 은 액수에 불과하 다.한

편 농 세제개 이 진행됨에 따라 鄕,鎭정부와 村의 재정수입이 감소하 다.50)

3. 국 농 토지제도 개 방안 망

농 의 토지도 제(土地承包制)는 개 개방 기,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

여하 으나 농민의 토지자본화를 제약하여 토지수익 최 걸림돌이 되었다.통계

에 따르면 1978～1984년 국의 농업생산은 연평균7.7% 성장하 고 1984년 농업

총생산액은 1978년보다 42.2% 증가하 는데 그 반이 도 제 개 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때문으로 악되었다.그러나 재 농 의 토지제도는 해결하기 가

장 힘든 난제로 농 문제의 핵심이다. 국 하이난 개 발 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 농 토지재산권의 주체 부재,농 토지집체소유권의 범주 모호,농

민 토지사용권의 성격 불명확 등으로 인해 토지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 다.

국정부는 농 토지에 해 농가도 경 이라는 기본제도를 유지하면서 토

지사용권의 유통과 규모 농을 장려하기로 하 다.농민에게 토지도 경 권

을 더욱 충분히 보장하고 농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 경 권을 거래할 수 있도

록 허용하여 규모 경 의 발 을 장려할 것임을 강조하 다.

‘결정’은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정된 도시건설용지 범 에 포함되지않은 非公益

性 농 집체토지를 농민이 양도,임 ,주식합작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경

하는 것을 허용하고 농민의 합법 인 수익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 다.

국 정부는 “엄격하고 규범 인 농 토지 리제도”는 토지 수용 범 를 축소

50)KIEP북경사무소,“ 국 농업세 폐지의 효과 크지 않아”,「 국경제 안 리

핑」 2006년 12월 18일 제0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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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용된 토지는 반드시 공공이익을 한 사업에 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다.재산권은 소유권,사용권,수익권,처분권의 4가지 권리를 포함하는

데, 농민이 토지의 성격과 용도를 유지하면서 소유권 외의 기타 재산권을 시장

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이 이번 개 의 의의가 있다.51)

제3 농민공

농민이면서,즉 농 호구를 갖고 있어서 신분 으로는 아직 농민이지만 도시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그래서 직업 으로는 노동자인 농민노동자들이 서서히 등

장하게 되었다.52)“농민공”으로 불리는 량의 농 잉여노동력이 도시 鄕鎭

業53)에 취업하는 상이 나타났다.

농민공 유입은 재 동부 ․ 도시 주로 집 되어 있으나 차 서부

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동부 연안을 심으로 한 소 도시가 농민공

최 유입지이다.

국 국무원 연구실은 최근 < 국 농민공 조사연구보고>를 발표해 농민공에

한 조사연구 결과를 밝혔다.54)

51)KIEP북경사무소,“ 국 농 토지제도 개 방안 망”,「 국경제 안

리핑」 2008년 12월 10일 제08-26호.

30)農民工 내지는 民工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반 으로 민공이라고 하면 도시민들의

농민노동자에 한 무시와 차별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농민공이라하면 그 보

다는 객 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53)농 집단 경제조직 혹은 농민이 주투자자이며,鄕․鎭에 치해 농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업을 말한다.향진기업 근로자는 농 호 으로 도시 임 근로자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

54)國務院硏究室課題俎『中國農民工調硏報告』,北京,中國 實出版社,2006年4月.

KIEP북경사무소,“ 국 농민공 실태에 한 최근 조사연구 결과”,「 국경제

안 리핑」, 외경제정책연구원,2006년 5월 18일 제06-07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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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개 개방이래 국의 공업화,도시화, 화와 맞물려 “농민공”으로 불리는

량의 농 잉여노동력들은 주로 국 농 의 鄕鎭 業에 흡수하여 90년 후반

까지 농민노동자의 70% 가까이가 이들 향진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 국정부로

서는 이시기의 농 의 노동력에 한 정책을 離土離鄕이라고 하여 농민들이 농

업에서 벗어나 향진기업에 고용이 되더라도 농 을 떠나지는 못하게 하여 도시

지역으로의 유입을 계속해서 가능한 억제하려고 하 다.55)

농민공은 농 에 호 을 두고 있으며,도시로 진입하여 노동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거주지 기타지역의 비농업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새로운 사회집단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이들은 취업유동성이 강하며 농업과 비농업을 겸하는 경향

이 있는 한편,도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기존 농민과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농민공 문제의 요성

농민공의 출 과 성장은 국의 사회․경제 상황과 한 련이 있는데

이들은 국 산업발 에 있어 요한 동력의 하나로 작용하 으나,이들의 사

회 치 처우,권익과 련하여 제반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농민공 문제

의 해결은 도농격차해소,농공업 격차해소,삼농문제 해결 등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국의 장기 발 을 해 요한 사안으로,최근 들어 국 지

도층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구하고 있다.56)

55)최진백 게논문,p.33.

56)원자바오 국 총리는 제10기 인 3차 회의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농민공

련 정책을 진일보 연구 제정할 것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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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안 이하 300 안〜500 안 500 안〜800 안 800 안 이상

3.58 29.26 39.26 27.90

지인소개 개기 직 구직

60.37 14.20 12.10

매우 요 비교 요 소용없음

20.88 40.67 13.95

3.농민공 취업 근로실태

가.수치로 나타난 농민공 근로실태

1)<표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공의 월평균 임 은 비교 낮은 수 으로

농민공의 약 40%가 500 안에서 800 안의 임 을 받고 있다.

<표3-13>농민공의 임 수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표3-14>에 의하면 농민공들은 체로 연,지연 등의 계에 의한 지인의

소개를 통해 개별 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14>노동시장 진입방식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표3-15>에 의하면 노동계약 요성에 한 인지여부는 비교 요하다가

40.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매우 요 20.88%,소용없음이 13.95%로 나타

났다.

<표3-15>노동계약 요성에 한 인지여부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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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계약자체를 무지

53.70 30.62 15.68

무 가끔 체불 자주 체불

47.78 35.68 15.68

8시간 이내 8시간～9시간 9시간～10시간 10시간 이상

13.70 40.30 23.48 22.50

귀향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 계획 보류 기술획득 후 타도시 이주

39.07 8.13 37.48 15.32

<표3-16>은 노동계약체결 여부로서 체결이 53.70%이고,체결하지 않은 것은

30.62%,계약자체의 무지도 15.68%로 다.

<표3-16>노동계약체결 여부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표3-17>에서 농민공의 50%이상이 이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공

에 한 임 체불이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17>임 체불여부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표3-18>에서 평균근로시간은8～9시간이 40.30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표3-18>평균 근로시간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표3-19>에 보면 농민공들은 체로 고향에 한 귀속성이 강하고 귀향 투자,

자녀교육 등의 요인이로 도시 근무 이후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표3-19>향후 계획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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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연평균 증가수 연평균 증가율

9차 5개년 계획 584만명 1.3

10차 5개년 계획

기 4년(2000년～2004년)
433만명 0.9

농민공
1)

도시근로자
2)

비 율

2000 7,849 21,274 36.9

2001 8,399 23,940 35.1

2002 10,470 24,780 42.3

2003 11,390 25,639 44.4

2004 11,823 26,476 44.7

2005 12,578 27,331 46.0

2006 13,212 28,310 46.7

<표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공 노동력은 완만하지만 지속 인 속도로 증

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이 은 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공 과다라는 장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3-20>농 노동력 증가추세
(단 ,%)

자료:KIEP북경사무소,『 국경제 안 리핑』,2006년 5월 18일 제06-07호.

국 농 의 잉여 노동력은 1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1980년 고출산기

출생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시기 도래로 인해 노동 공 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

라 향후 국 체 으로 노동력 수 불균형(공 과) 상이 지속될 망이

다.

<표3-21>농민공 수 도시 노동시장에서의 비율

(단 :만명,%)

자료:1)농민공 수 -국가통계국 농 사회경제조사총 (농 사),『 국농 가국조

사연감』, 국통계출 사.2)도시지역근로자 -국가통계국 인구 취업통계

사와 노동 사회보장부 계획재무사,『 국노동통계연감』, 국통계출

사,;두양,“ 국노동시장의 발 과 조화로운 사회건설”,『국제노동 리 』

Vol;.5,No.7,kli,2007.7.15.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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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모름

성차별 29.8 39.3 21.6 4.3 1.2 3.9

장애인차별 26.2 44.6 21.0 3.1 0.6 4.5

연령차별 18.2 42.1 31.5 3.8 0.9 3.4

신장차별 18.1 39.9 31.9 5.1 1.1 4.0

외모차별 17.7 37.8 33.5 5.6 1.4 4.1

학력차별 17.2 37.7 32.7 7.8 1.3 3.2

호 차별 26.4 39.3 23.8 4.6 1.4 4.4

본 차별 26.2 35.6 24.1 6.1 2.4 5.5

건강차별 12.3 32.4 37.8 10.5 2.4 4.5

동성애차별 14.0 30.7 24.8 8.0 4.1 18.5

경력차별 17.0 39.4 30.5 6.2 1.7 5.2

정치편향성차별 22.7 31.4 27.3 6.7 3.4 8.5

공업화,도시화 가속으로 인한 노동수요 증가는 물론 경작지 부족 농업기술

발 으로 인한 비농업 인구화,도농격차 도시발 도 농민의 농민공화의 요인

으로 작용하 다.57)

농민공 유입은 재 동부 ․ 도시 주로 집 되어 있으나 차 서부

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동부 연안을 심으로 한 소 도시가 농민공 최 유

입지이다.2006년 농민공은 1억3212만명이며 체 근로자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표3-22>사회의 각종 차별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 :%)

자료:《經濟觀察報》,“中國就業岐視現狀的問卷調査報告”2007.7.2.

동부지역 도시들의 경제발 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자원․노동력 집 산업이

소 서부도시로 이 함에 따라 농 노동력도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이 나

타났다.낮은 수입,도농 분할 호구제,농 승포제 등으로 일정 지역에 정착하지 않

는 유동 농민공이 다수 으나,농민공의 도시 정착,비농업 인구 환이 차 늘어나

는 추세이다.2004년 6개월 이상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 비 이 81.3%로 년

비 3.7%로 2002년 비 6.4% 증가하 다.이밖에 체 가족이 이주한 경우도 계속

늘어나 2004년까지 총 2,470만명에 달하고 있다.58)

35) KIEP북경사무소,“ 국 농민공 실태에 한 최근 조사연구 결과”,「 국경제

안 리핑」, 외경제정책연구원,2006년 5월 18일 제06-07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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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건수 체응답 비율(%) 유효응답 비율(%)

종사 업종 제한 145 12.1 35.3

업무 배치 349 29.0 84.9

업무 주거환경 열악 369 30.7 89.7

여 149 12.4 36.2

의료 상해 보장 115 9.6 27.9

노동계약 내용 27 2.2 6.6

계약기간 훈련 35 2.9 8.5

기타 14 1.2 3.4

총 응답 건수 1,203 100.0 292.7

국정법 학 헌정연구소는 2006년 5월과 10월에 국의 고용차별 황에

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59)(<표3-22><표3-23>참조).

국인이 가장 반 하는 차별은 성차별과 신분차별이었다.신분차별에는 호

차별,본 차별,장애인차별 등이 포함되며,건강과 동성애에 한 차별을 반 하

는 응답자가 가장 었다.

농민공은 취업시 여러 부문에 걸쳐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에 한 차별이 당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한 농민공은

35.4%이고,부당하다는 답변이 64.6%에 달하 다.차별 우를 받으면 어떻게 하

는가?라는 질문에 다수의 농민공(64.8%)은 불평만 할 뿐이라고 답했으며

35.2%의 농민공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하 다.

<표3-23>어떤 면에서 정식 직원보다 열등한 우를 받는가?(농민공 응답)

자료:《經濟觀察報》,“中國就業岐視現狀的問卷調査報告”2007.7.2.

58)상게 리핑.

·15)《經濟觀察報》,“中國就業岐視現狀的問卷調査報告”2007.7.2의 기사를 요약

하 음.KIEP북경사무소,“ 국 고용차별의 황과 실태”,『 국경제 안

리핑』 2007년 9눵 4일 제07-15호. 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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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사 계

제1 공회와 노동쟁의

1.기업유형에 따른 노사 계

개 ․개방 이 , 국의 공업 노동력은 핵심과 주변의 두 부분으로 크게

분류된다. 자는 국유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이고 후자는 집체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로, 체 노동력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이 시기에

고용 양측간의 계는 한편으로는 근로자와 국가와의 직 인 계로 나타

나고,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분배 과정에서 각자의 몫,즉 임 ,의료보

험,양로보험과 련된 분배 계로 표 되었다.개 ․개방 이후 노동력 시

장이 개방됨에 따라 산업 계가 다원화되면서,근로자와 회사측의 계에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국유기업(國有 業) 집체기업(集體 業)

국유기업이란,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으로 공유제 핵심

부분을 이룬다. 통 인 계획경제하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분배 등 모든 과정을 통제하 다.그러나 경제체제 개 실시

이후 소유권과 경 권의 분리를 통해 기업경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국유기

업의 활성화를 한 조치를 마련하 다.

집체기업이란,생산수단을 국민(공민)이 집단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여기에는 집단 인 투자를 이용하여 설립한 도시와 농 의 모든 기

업,일부 개인들이 자본을 모아 설립하 으나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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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공업을 장하는 행정부서인 공상행정 리총국(工商行政管理總局)

에서 집체소유로 인정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는 리부서,당 조직,근로자 표 회,공회 등의 조직이 있

다.사장,공장장 등 리자는 모두 국가의 고용인으로서,근로자와 마찬가지

로 공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60)

나.사 기업(私營 業)

사 기업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며 근로자가 8인 이상인 리성 경

제조직을 말하며 임노동을 기 로 하는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고용인과 기업 간의 계는 완 히 계약서에 따라 유지된다.공회

조직률은 높지 않고,특히 노동력 공 과 시장에서 회사는 인 상

우 를 갖는다.일부 소사 기업 근로자의 권익,안 우 개선 등의 요구

는 규범화된 리나 보장을 받지 못한다.심지어 일부 가족 경 리를

주로 하는 사유기업의 경우,가장 권 로 인해 노사 계가 복잡해질 뿐 아

니라 규범화도 어렵게 함으로써,근로자의 이익 보장이 어렵다.61)

다.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 業)

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국의 련 법률에 따라 合資,合作,

獨資 등의 방식으로 국 국경 내에 설립한 기업의 형태를 말하며,1)합자

기업,2)합작기업,3)독자기업을 말한다.합자기업은,즉 외합자경 기업

은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국 경내에서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60)장캉스,“WTO체제하에서의 노사 계 문제에 한 소고 ,국제 력실 편,『 국

의 노동시장과 노사 계 -최근의 동향과 쟁 』,한국노동연구원,2004.5.p.52.

61)장캉스,상게논문,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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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다.합자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국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며 합자

방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고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한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50%를 과할 수 있으나 25%보다

어서는 안 된다.합자기업은 반드시 방이 체결한 의와 정 에 따라 기업

의 리기구(이사회 등)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경 해야 한다.

합작기업은 국 내에 설립한 계약형태의 외합작기업이다.합작 방의

책임․권리 의무는 방이 의를 통해 계약으로 규정하며,출자비율에

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일반 으로 외국투자자는 자본․기술 설비를

제공하고 국측은 공장부지,건물 노무를 제공한다.합작기업은 국 내

법인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국 법률이 정한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만 법인형태를 취할 수 있고,그 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합

작 계이지 법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방은 각자 독립법인 자격으로

합작하며,각자가 국 정부에 해 납세의무를 가진다. 국측은 국가의 재

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외국측은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방은 투자방식과 분배방식 등을 계약에 의해 자

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경 방식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방 표

들로 연합 리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국과 유럽 혹은 미국과의 합자

는 독자 기업으로 공회,당 지부 국측 사장과 함께 통일 선을 결성

하여, 리층과 근로자 간의 계가 결코 립 이지 않다.설사 근로자들에

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국측 사장의 무능력이나 부패 혹은 불공

정 인사에 한 것이다.두 번째 부류는 동아시아나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한

기업으로 근로자들의 보수가 고 근무조건이 상 으로 열악하며 사고 발

생이 빈번해,노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62)

62)장캉스,상게논문,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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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노사 계의 황

1.공회

국의 공회는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근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다른 노동조합들과 공통 을 가지고 있

지만,특수한 정치경제 환경의 향으로 나름 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 공회의 기본 인 기능은 경 참여,종업원의 권익보호,종업원의 교육훈

련,기업발 에의 동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63)

국의 노사 계는 당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 조직으로서 총공회64)

의 향력(당이 정한 범 내에서)이 진 으로 확 되고 있다.노동조합은

노동자 표 기능과 국가사회의 공공목 에 사하는 이 기능을 갖고

있다.노사 련 법제는 지방에서 실험 인 실시 이후 국 으로 법제화 되

고,제도건설 이후에 그 내용을 채우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향후 국 노사

계의 요 건은 노동조합의 표성이 얼마나 확보될 것이며,노동자

표성과 당의 주도성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노사 계를 실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65)

국의 노조 조합원 수의 추이를 보면 1995년 1억1,000만명에 근 하 다

63)추이쉰,“ 국 노사 계의 변화추세”,『국제노동 리 』,2003.7․8,한국노동연

구원,p.108.

64) 국의 공회는 1925년 설립된 유일한 국단 인 화 국총공회를 심으로 각

直轄 ,省단 의 30개 總工 와 하부 행정단 의 각 ․縣 總工 ,각 기업공

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縣 總工 이상의 원장은 동 당조직의 부

서기, 는 동 행정조직의 표가 겸임하는 것이 일반 으로 총공회는 근로자

의 합법 인 권익을 유지,보호하는 성격과,공산당의 강령과 노선을 수하면서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을 철하는 사회,정치 단체 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65) KIEP 북경사무소, “ 환기의 국 노사 계, 『한 경제포럼』제07-06호

2007.10.19.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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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8년에는 8,000여 만명으로 감소하 으나,1998년 총공회 회를 개최

하고 노조 조직화 확 방침을 규정한데 힘입어 1999년부터 다시 상승하

다.66) 2003년 화총공회 국 회에서는 이제까지도 도시호구를 지닌 노

동자만을 가입 상으로 했던 노조의 문호를 열어 농민공(도시에서 일하는

농 인력)노조조직화의 길을 열었으며,이는 노조조직율의 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67)<표4-1>에서 2006년 체 공회수는 1백323천개이었으며,조합

원수는 1억6천994만 명이다.

<표4-1>공회수 가입 근로자수
(단 :개,%,명)

2003 2004 2005 2006

체 공회수
(증감율)

905516
(-)

1020045
(12.6)

1174421
(15.1)

1323965
(12.7)

체 가입자수
(증감율)

123404806
(-)

139648895
(13.2)

150293965
(7.6)

169942111
(13.1)

자료: 국 고용․노동통계(2007연감)

국은 경제개방이후 자본주의식 노사 계 이 확산되고 있으며,외자기업

에 한 과도한 기 감이 립 노사 계 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68)

외자기업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하다.그러나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며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인민 소유제기업에서와 마찬가지

로 조합원의 이익 표로서 사용자측과 노동계약(단체 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표4-2>에 의하면,외자기업의 공회수는 2006년 34,131개로 년에 비해

92.8%가 증가하 으며,가입자수도 7,004,311명으로 63.3%가 증가하 다.

66)상게포럼.p.6.

67)이장원․이창휘․김성훈․윤문희,『 국 노사 계 변화와 국진출 한국기업의

실태 연구』,한국노동연구원,2008.3.p.6.

68)(재)한국국제노동재단,『 국진출기업 노무 리 안내서』, 게서,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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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외자기업 공회수 가입 근로자수

(단 :개,%,명)

2003 2004 2005 2006

외자기업 공회수

(증감율)

13052

(-)

13869

(6.3)

17703

(27.6)

34131

(92.8)

외자기업 가입자수

(증감율)

2745319

(-)

3290972

(19.9)

4289235

(30.3)

7004311

(63.3)

자료: 국 고용․노동통계(2007연감)

2.노동쟁의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기 이 에 국에서는 이론 으로 노사 계가 존재

하지 않았고 노사갈등도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이 1980년 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노

사 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노동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1990년 반에서 2000년 까지의 업들이 주로 국 기업 구

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등과 련되어 있었다면,최근에는 그 심이

사 기업으로 옮아가고 있다(<표4-3참조).

<표4-3>노동분쟁 수 건수

(단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분쟁 수건수

(증감율)

164116

(-)

226391

(23.0)

260471

(15.1)

313773

(20.5)

317162

(1.1)

련 근로자수

(증감율)

608396

(-)

801042

(13.7)

764981

(-4.5)

744195

(-2.7)

679312

(-8.7)

자료: 국 고용․노동통계(2007연감)

<표4-4>는 최근 2년간의 노동쟁의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정리하여 보여

다.근로자들의 노동쟁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동 54855건,강소 43984

건,산동 23625건,상해 24172건으로 이들 지역은 외국기업이 일 부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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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는 연안 지역들임을 알 수 있다.

노동쟁의 지역별 증감세는 20%를 후로 매우 다양한 지역별 양상을 보

이고 있는데,감숙 39.7%,천진 35.0%,요녕 30.6%,북경 20.5%,하남 28.6%,

북경 20.5%,호남 19.3%,상해 18.5% 등의 증가가 나타나는 반면,성서

-28.5%,운남 21.1%,청해 14.4%,강소 -13.4%,등지에서 분쟁이 단기 으로

나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여기에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진

행된 개 ․개방과 그로 인한 불균형 인 경제발 ,근로복리 수 이 반 되

어 있다고 단된다.69)

<표4-4>지역별 노동쟁의 발생건수

(단 :건수)

지역
노동쟁의 발생건수

지역
노동쟁의 발생건수

2005 2006 증감(%) 2005 2006 증감(%)

체 313773 317162 1.1 허난 7960 10233 28.6

베이징 18794 22647 20.5 후베이 7668 7718 0.7

텐진 4210 5682 35.0 후난 7206 8600 19.3

하베이 7146 7884 10.3 둥 61247 54855 -10.4

산시(山西) 3666 3872 5.6 시 5623 5397 -4.0

내몽고 2874 2856 -0.6 하이난 875 1035 18.3

랴오닝 9602 12536 30.6 충칭 8812 8685 -1.4

지린 5421 5919 9.2 쓰촨 10943 10421 -4.8

헤이롱장 6069 5326 -12.2 구이 우 3037 3528 16.2

상하이 20391 24172 18.5 난 2095 1652 -21.1

장쑤 50762 43984 -13.4 시짱 1152 1271 10.3

장 18624 21036 13.0 샨시(陜西) 4369 3125 -28.5

안후이 3105 3201 3.1 깐쑤 1213 1695 39.7

푸젠 7626 8548 12.1 칭하이 465 398 -14.4

쟝시 1999 2063 3.2 닝샤 764 820 7.3

산둥 25976 23625 -9.1 신장 4079 3885 -4.8

자료:주 국 한민국 사

69)이장원외. 게서,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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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에서 노동조합이 기업에 미치는 향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유기업의 노사 계는 첨 하지 않으며 심지어

비국유기업에서도 첨 한 립 상황은 찾아볼 수 없다. 앙에서 기층 수

까지 각 노동조합은 흔히 기업의 이익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그들의 설명은 모든 근로자의 장래가 기업의 생산운 상황에 직결된

다는 것이다.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기업 내에 노동조합을 두는 것이 사용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이런 이유로 기업은 기업 내부에 노동조합

을 설립하는 것에 심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극 인 활동을 권장한다.

2001년 이후 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에 을 두어 왔다. 국에서

이는 일조의 캠페인으로 번졌다.

지하노동조합 상은 사회 반 으로 커다란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기업에는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기업 내에서 정상 인 조

업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기업은 지하노동조합의 결성을 막기 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70)

① 법률 반 행 를 자제하여 지하노동조합 결성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

아야 한다.

② 사내에 극 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 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권장하고,합법 노동조합으로 지하노동조합을 통제하는 무리고 삼는

다.

③ 불만해결 채 을 구축한다.노사간 화 채 이 막 서는 안 된다.

④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하노동조합 결성 가능성

을 감소시킨다.

70)상게서,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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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자를 동일한 지역에서 채용할 경우 해당 지역과 긴 한 계를 유

지한다.해당 지역 리를 통해 지하노동조합 설립을 피한다.

⑥ 근로자들로부터의 비합리 인 요청을 거부한다.

⑦ 련 조직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삼자주의(三方機制)가 기업 노사 계에 미치는 향

국은 삼자주의(Tripartism)71)제도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원칙은 국제노

동기구(ILO)의 삼자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국에서의 삼자는 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노동사회보장 부문,총노동조합,사용자 회 등이다.이미

2001년 8월 국삼자교섭 원회가 수립되었다.

삼자주의는 시장경제국가에서 노동 계72)를 조정하는 요한 수단이다.노

동 계가 근본 인 변 을 겪고 있는 국에서 정부,공회조직 사용자단

체로 이루어진 삼자 의제도가 상 화를 통하여 노동 계의 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동 계를 원활히 하고 사회발 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노․사․정 삼자의 공동 인식이다.근래 국에서 삼자 의제도는

비교 빠르게 발 하고 있지만 아직 완 히 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 본다.73)사내노동조합은 외부-삼자교섭 원회-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이는 기업의 불법 행 가 한 방향에서만이 아닌 세 방향에서 압력을 받

음을 의미한다.삼자주의 시스템하에서 기업은 내부 노조뿐 아니라 외부의

71)사회 의제도(Tripartism)라고 하는데, 국에서는 이러한 노․사․정 3자 의

제도(三方協調機制)를 습 상 3자제도라고 부른다.

72) 국의 특수한 사회제도 원인(국유기업 등의 존재)으로 인해 보통 ‘노사 계‘라

는 민감한 용어보다는 ‘노동 계‘라는 포 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노동 계

의 범 는 노사 계보다 큰데 개별 근로 계,집단 노사 계,노정 계 등을

포함할뿐더러 고용 계 신에 사용되기도 한다.

73)쟝잉,“ 국의 3자제도 구성,발 확립 ,국제 력실 편,『 국의 노동시장

과 노사 계 -최근의 동향과 쟁 -』,한국노동연구원,2004.5.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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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이에 익숙하지 않은 국의 외자기업은

국에서 삼자주의의 운 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74)

가.삼자제도의 법제화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노사 계의 양 당사자간에 심한 갈등이 없다.그러

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가 분리되고

심지어는 극단 으로 립하기 시작했다.나아가 정부 한 고유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이제 정부는 노사 양측과 모두 력할 필요가 있다.

국은 1990년 ILO 제144호 약 ‘삼자 의가 국제노동기 의 시행을 추

진하는 조약 을 비 하 다.1994년에 발표한 ‘화인민공화국 노동법  

2001년에 수정한 ‘화인민공화국 공회법 에는 모두 삼자제도에 한 원칙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 계에 따른 법 개정

의 요구에 의해 삼자제도의 운 은 이런 원칙 인 규정에만 의존해서는 실

질 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삼자제도에 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선무 다.실제로 근로계약과 단체 약만으로 노동 계를 효과 이며 균형

으로 조정할 수 없다.어떤 의미로는 근로계약과 단체 약의 작용보다 훨

씬 크다.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삼자제도에 한 문법률을 제정하고 삼자

제도의 원칙,구성,직책,운 등 구체 규칙을 명확히 밝히며,삼자제도가

노동 계 조정면에서 요한 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75)

나.다양한 차원의 삼자조정제도의 구성

국의 앙 지방 정부는 삼자주의에 요성을 부여하고 있다.2001년

8월 국 규모의 삼자주의 기 이 설립되었다.다음은 국가 삼자회의의 직책

74)이는 2002년 5월 ILO가 주 한 장 조사에서 CALSS-KLI 로젝트의 국인

연구자가 입수한 내용.

75)쟝잉, 게논문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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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내용이다.76)

1)국가 삼자회의의 직책

① 경제체제 개 정책과 경제사회 발 계획의 근로 계에 한 향을 연

구분석하여 정책성 의견 는 건의를 제기한다.

② 노동 계 상 의 각자의 상황과 문제를 통보,교류하고 국 노동

계의 상황 발 추세를 연구 분석하고 노동 계에서 반 ․경향

인 요한 문제에 해 상하고 인식을 같이 한다.

③ 노동 계 조정에 련되는 법률,법규,제도와 정책을 제정 감독 그

리고 실시하는 데 의견과 건의를 제안한다.

④ 지방에서의 삼자 의제도와 기업에서의 노사평등 교섭을 진행하고 단

체 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 계 의에 해 지도를 하고 지방의 노동

쟁의 해결을 모색하고 형 인 사례를 정리,보 시킨다.

⑤ 과장 역이 여러 지역에 이르거나 국 으로 향이 큰 집단노동쟁

의에 하여 조사,연구하며 해결을 한 방법을 모색한다.

2)삼자회의 의 내용

① 등한 의,단체 약제도,근로계약제도의 추진 완성

② 기업의 제도개 과 조직개편 과정 의 노동 계

③ 기업의 임 소득 분배

④ 임 ,근로시간,휴가,산재방지와 근로 생,여성근로자와 미성년 근

노자에 한 특별보호,사회복지,직업교육훈련 등 노동기 의 제정과

시행

76)상게논문,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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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동쟁의의 방지와 해결

⑥ 근로자의 민주 리와 공회 조직의 확립

⑦ 기타 노동 계 조정 련 문제

국가 차원의 삼자회의에 의해 각 지방에서는 노동 계 의제도의 추진력

이 크게 확장되어 2002년 말까지 국의 30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삼자

의제도가 마련되었다.삼자 의제도는 안정 인 노동 계 확립 형성에 큰

역항를 했다.

다.삼자주의 개별 당사자들의 기본 입장77)

1)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처

이 부서는 삼자주의체제에서 정부의 입장을 변한다.그러나 여타의 국

지방 차원의 부서들이 삼자주의의 주요 조직자 역할을 보완 으로 담당

한다.

2)노동조합

노조는 삼자주의의 당사자 가장 극 으로 삼자주의를 옹호하고 있으

며, 화 국총노동조합은 삼자주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화

국총노동조합은 삼자주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그들은 노사 계가

차 사회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정부가 근로자 개개인을 해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에서 고용문제는 단순히 수십만 명에서

그치지 않고 수백만 수천만 명 근로자의 이해가 걸려 있다. 국의 노동시장

은 지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일반 근로자가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서 단체행동을 포함하여 노동쟁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77)이장원․이을터․쉬 메이시아, 게서,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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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여러 당사자간의 효과 인 력이 필요하다.

3)기업

회사측도 삼자주의의 원칙을 지지한다.그러나 다른 두 당사자들이 사용자

측보다 세력이 강하므로,기업을 한 의 조직의 실 목표는 기업가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이 조직은 정부와 기

업 사이의 가교로서 노사 계 조정을 비릇하여 교육,상담 정보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이 조직은 1983년이래 기업가 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

다.

이 조직의 업무 내용은 국 차원의 기 이 지방 차원의 기 으로 지침을

제공하고 여기서 더욱 하 기 으로 내려가는 형태이다.그러나 이제까지

(county) 에서 사용자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드물다.여기서 업무란 주

로 회의 문서 배포를 의미한다.2000년 말까지 회원수는 430,000명이었다.

부분 국조직 회원들은 규모 국유기업이고,지역 수 의 사용자 조직의

회원은 지방기업 소기업들이다.지역수 의 사용자 조직의 회원은 지방기

업 소기업들로 회비는 연간 2,000 안에서 3,000 안 사이이다.연회비가

단지 수백 안밖에 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사용자의 조직은 정부나 노조에 비해 세력이 약하지만 기업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보다 훨씬 강하다.경 진도 단체 약체제가 노사 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베이징의 사용자 조직은 10,000개 기업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이 조직은 기업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지만 개인 회원으로부터는 회

비를 받지 않는다.

4)삼자 공동 활동

재 국의 삼자주의의 명백한 성격은 세 당사자가 법규와 정책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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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를 들어 국무원은

회의 문제의 작성기간 국 차원의 노조 사용자 조직으로부터 의견을

수용한다.정부는 다른 두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한 것이다.그러나 요한

것은 사자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법률이 아니므로 강제력을 지나지 않는다

는 으로 어느 정도 기업에 한 구속력을 지닌다.삼자회의의 기타 기능은

단체노동쟁의를 다루는 것이다.

제3 국의 단체 약(集體合同)

국의 단체 약의 내용 차와 련하여 본법에서는 “노동자가 기업

과 노동보수,근무시간,휴식 휴가,노동안 생,보험 복지 등의

사항에 해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고,단체 약 안은 직원 표 회나

체 직원 토론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단체 약은 노조 표와 기업간에 체

결되고 노조가 없는 경우 직원이 추 한 표와 기업이 체결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78)이에 따라 1994년 ‘노동법’제정 이후 시범 으로 운 되어 오다

가,1997년부터 면 으로 시행되었다. 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

한 후 단체 약제도를 구축하여 으로 추진하 고,시장경제체제에 걸

맞은 노사 계 조정시스템으로 만들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

의 단체 약제도는 기본 인 법률의 틀이 확립되고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

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속하게 늘어나면서, 국 노사 계 조정시스템의

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79)

78)첸부 이,“ 국노동법제의 역사와 최근의 변화”,『국제노동 리 』Vol.5,No.7,

한국노동연구원,2007.7.15.p.15.

79)황경진,“ 국단체 약제도의 발 과정,추진방식 문제 ”,『국제노동 리

』Vol.7,No.3,KLI,2009.3.15.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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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체 약제도의 입법화 과정

국의 단체 약제도의 직 인 배경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이다.따라서 1980～90년 국 단체 약제도의 추진 과정은 경제체제 개

의 진행 과정과 함께 한다.

1980년 부터 국의 일부 국유기업에서는 ‘도 경 책임제(承包經營責任制)’

실시 과정 에 ‘공동보호계약(共保合同)80)이라는 단체 약과 비슷한 성질의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공동보호계약은 단체 약과는 체결 당사자,계약

의 취지 내용 등에 있어 본질 으로 다르지만,이를 단체 약제도 부활의

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국정부는 1980년 ․후반기 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부 법률

법규 에 단체 약의 실시 방법 내용 등에 한 사항을 언 하 다.그

표 인 법률․법규로는 1988년 6월 국무원이 제정한 ‘화인민공화국 사

기업 인시조례)’와 1989년 12월 노동부가 제정한 ‘사 기업 노동 리 임시조

례’등이 있다.

1990년 시장화로의 보폭이 빨라지면서 노사 계 역에서 새로운 갈등

이 출 하 다.이러한 배경하에서 단체 약제도에 한 입법은 실질 인 진

을 이루었다.1992년 ‘노동조합법’ 1994년 ‘노동법’의 제정은 단체 약제

도 정립의 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권리 측면에서

80)공동보호계약은 단체 약과 다음과 같은 차이 이 있다.첫째,계약의 주체가 다

르다.단체 약의 당사자는 사용자 노동조합이지만,공동보호계약은 당 조직

까지 포함한다.둘째,계약의 취지가 다르다.단체 약의 핵심은 근로자의 합법

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기업 노사 계를 조정하는 데 있지만,공동보호계약

의 취지는 생산임무와 사업임무 완수를 보증하는 데 있고,이 기추 에 근로자

의 권익을 보호한다.셋째,계약의 내용이 다르다.공동보호 계약 黨,政,勞 각

방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단체 약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넷째,단체 약은 기업의 경 실 이 근로자의 합법 인 권익보

호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공동보호계약은 기업의 경 실 이 근로자 자신에

게 가된다.자료:황경진 상게논문,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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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약 체결에 한 사항을 규정하 고,‘노동법’은 단체 약의 내용,체결

차,법률 련 분쟁의 처리 등에 한 사항을 비교 구체 으로 규정

하 다. 한 1994년 12월 노동부는 ‘단체 약규정(集體合同條例)’을 제정하

여 단체 약제도의 리를 강화하 다.81)

2.단체 약제도의 試行

단체 약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노동과 사회보장부( 인력자

원과 사회보장부)는 2000년 111월 ‘임 단체교섭 시행방법(工資集體合同試行

方法)’을 제정하 다.시장화 이래 국 노사 계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국가에서 기업으로 옮아갔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업의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합리 인 범 내에서 제한하지 않고 무한정으

로 인정한다면,노동공 이 수요를 과하는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이 등한

지 에서 서서 임 에 한 사항을 사용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원칙 으로

불가능하다.따라서 노사간 교섭력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해 ‘임 단체교섭

시행방법’이 제정되었다.

‘임 단체교섭 시행방법’은 임 단체교섭의 기본원칙,내용,교섭 표, 차,

약 심사 효력 등 총 6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임 단체교섭 시행

방법’이 공포된 후 임 단체교섭은 속하게 발 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재 국 기업은 국유기업,사 기업 외자기업 등 소유제별 다른 임 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지 않은 문제 이 나타났다.국유기업

은 정부 통제를 주로 시장 시스템을 보조로 하는 임 결정 시스템을 실행

하고 있어 임 총액의 거시 통제를 자율 으로 수행할 수 없다.이러한 배

경 하에서는 임 교섭은 본래 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설사 한다고 하

81)황경진,상게논문,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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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내부 분배방식의 조정에 국한될 뿐이다.반면,사 기업의 경우 자주

인 임 결정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지만,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 과잉은

노사간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시켜,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실질 으로 등한

지 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외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투자 규모가 크고 리가 규범화

되어 있으며,본사 소재국에 교섭의 통이 있는 외자기업에서는 임 단체교

섭이 실질 으로 활용되고 있다.반면,투자규모가 작고, 리가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외자기업에서는 사용자 일방이 노사 계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고,기본 으로 노사 당사자간 교섭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82)

3.단체 약제도에 한 법령상의 문제

단체 약제도가 차 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한 법령도 완비되어 갔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단체 약규정’과 ‘임 단체교섭 시행방법’을 잇달아 반

포하 고,2004년 단체 약제도의 내용과 실시방법 등을 한층 더 보완하여

개정된 단체 약규정‘을 반포하 다.

그러나 단체 약제도가 범 하게 추진되면서 법령상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지 되었다.첫째,단체 약제도에 한 법률이 분산되어 있고,선언

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없으며,법률간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조합법‘은 모두 단체 약제도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조문의 수가 별로 많지 않고,내용도 추상 이고 모호한 규정이 많

다. 한,단체 약의 체결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에 해서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한다.’노동법‘제33조와 ’노동계약법‘제51조는 “노동조합은 근로

자를 표하여 기업과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일ㄹ부

82)황경진,상게논문,pp.89～90.



- 75 -

기업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단체 약 체결을 거부하는 상이 발생하

고 있다.둘째,단체 약제도에 한 주요 법령으로는 노동과 사회보장부가

2004년 제정한 ’단체 약규정‘과 2000년에 제정한 ’임 교섭 시행방법‘이 있

다.그러나 두 법령 모두 부서 원회의 規章 으로 하 규범에 속하며,

그 효력은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보다 낮다.따라서 실행 과정에서 집

법 수단의 한계로 인해 제 로 집행하기가 어렵다.셋째,사용자가 단체교섭

단체 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한 제재수단이 없다.’단

체 약규정‘은 기업이 단체교섭을 요구 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해 구체

인 기 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교섭 체결 거부에 한 처벌규정

도 없다.83)

4. 국 단체 약제도의 추진방식 문제

통계수치를 보면 국의 단체 약제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

는지 번에 알 수 있다.1995년 ‘노동법’시핼 리후 시범 으로 시작된 단체

약제도는 1997년부터 면 으로 실시되었다.시행 첫해인 1997년 체결된

단체 약 수는 13만 1,000건, 용 상자 수는 4,498만 명에서 2007년 각각97

만 5천 건,1억 2,823만7,000명으로 10년간 단체 약 체결 수는 7배이상,

용 상자 수는 3배 증가하 다.84)

산업화 시장경제체제 국가와 비교하면, 국의 단체 약제도의 건립과 추

진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첫째, 국의 단체 약제도는

83)황경진,상게논문,pp.88～89.

84)2008년 재 국 으로 체결된 단체 약은 109만 1,000건으로 용사업장 수는

183만4,000개, 용 상 근로자 수는 1억 4,000명이다(http://szb.laboumews.co

m.cn/zgldbzb/20090207/index.htm 검색일 3월 1일,황경진 상게논문.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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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선행된 후, 로부터 아래로 추진되었다.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단

체 약제도는 노사간 불평등한 계에서 발생하는 계 모순을 시정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지만, 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

부가 입법형식으로 단체 약제도를 먼 도입하 고,1995년 ‘노동법’시행이

후 로부터 아래로 추진하 다.이러한 추진방식은 시장화 이행경로에 부합

하고,정책 집행이 효과 이며,책임 목표가 명확하다는 에서 장 이 되지

만,지나치게 형식에만 집착했다는 wjsa,체결률에만 한 나머지 양 으

로만 성장했다는 에서 비 의 여지가 있다. 한,상 기 의 지시에 따라

단체 약을 강 강 체결하다 보니 단체 약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필요에

서 나온 것이 거의 없고,법률․법규의 조항을 그 로 옮겨놓은 것이 부분

이다.둘째,시장경제체제 국가와 달리 정부 노동행정 부문이 처음부터 단체

약제도의 추진과정에 개입하 다.즉 단체 약제도가 도입된 후 노동행정

부문이 단체 약 시범사업 추진에 앞장섰고,단체 약 표 안을 노사 방에

제공하여 이를 토 로 단체 약을 체결하게 하 다. 국의 단체 약제도는

로부터 아래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행 기 노동행정부문이 단체 약제

도를 극 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경제지표

상의 수치만을 시한 채,노동자의 합법 인 권익보호는 도외시했다.따라

서 노사간 갈등과 모순을 평화 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단체 약제도의 본

래 기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셋째,시장경제체제 국가의 다수

노동조합 간부들은 경제학,법학,심리학 상기술 등 폭넓은 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 표자들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그러나 국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뿐

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체 약제도에 한 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노동

행정 부문 상 노동조합이 선 과 교양사업을 극 으로 개하고 있

지만,단체 약제도가 범 하게 추진되면서 문지식과 이론의 부재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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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약제도의 건 한 발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85)

단체 약은 단체 상의 결과로서 진실된 단체 상을 토 로 하며 진실된

단체 상이 되기 해서는 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표하고 노동자의 이

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표

하고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노조가 진정으

로 노동자를 표하거나 노동자에 한 충성과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규범 의미의 단체 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따라서 규범 의미의 단

체 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많은 기업,업종 지역에서 단체

상이 형식에 그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나,소수의

기업에서는 노조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진정한 의미의 단체 상을 수행

함에 따라 이로 인해 체결된 단체 약이 실질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의

형 노조 체제,노조 계자의 자질 근무방식이 단체 상 단체 약에

미치는 향에 해 면 으로 평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86)

제4 국의 노사 계 정책

1.노사 계의 주요 문제

첫째,노동3권의 문제이다. 행 국 실정법상으로는 노동단체의 업권

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87)특히 노동쟁의 건수는 매년 가 르게 증가하는 추

85)황경진,상게논문,pp.90～91.
86)첸부 이, 게논문.p.15.

87) 국 정부는 지난 1982년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인정되던 노동3권 단체행

동권을 삭제하 다.당시 단체행동권 삭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므로 업행 가 논리 으로 모순이라고 하는 이론 배경하에 취

해진 것이나,본질 으로는 노사 계의 안정을 토 로 외국 자본의 유치를 진

하는 한편, 업으로 인한 사회 경제 불안요인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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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있다.이는 이해 계에 한 근로자들의 민감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문가들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노사 계의 건 한

발 등을 해 단체행동권 인정과 업입법의 필요성을 지 하고 있다.

컨 2005년 10월 한․ ․일 3국이 참가한 ‘제4차 동북아 노동포럼(북경회

의)’에서 국 노동보장과학연구원 꿔 에(郭悅)주임은 민 부문에서의 업

권 인정을 강한 톤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업권 문제에 한 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

장 업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의 상황하에서는 섣불리

업권을 인정할 경우 지속 인 경제성장과 산업 장의 노사 계 안정에 상

당한 부담을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문가들을 심으로 지

속 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망이며,이론 토 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

다.

둘째,다음은 工 련 문제이다.이 문제는 공회의 역할과 공회 설립 유

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국의 공회는 통 으로 정부조직으로서의 성격으로 갖고 있다.88)

행법상 공회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표하여 기업과 단체 상을 한다고 규정

하고는 있다.그러나 많은 공회 간부들이 기업의 리직을 겸하고 있어 공회

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태생 있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노

것으로 분석되었다(자료:이태희 “ 국의 노동시장 노사 계 망”,『국제노

동 리 』,한국노동연구원,2006.2.p.18.

88) 국 공회장정 총칙에서 “ 국 공회는 국 공산당이 도하는 직공 자원에 의

해 결합된 공인 계 의 군 조직이며 당과 직공군 을 연결하는 교량이고 국가

정권의 요한 사회 지주이며 회원과 직공의 이익을 표하는 기 이다”고 천

명하고 있으며, 화 국총공회 최고 책임자가 국공산당 앙 원회 앙정치

국 원과 국민인민 표 회상무 원회 부 원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자료:이

태희 “ 국의 노동시장 노사 계 망”,『국제노동 리 』,한국노동연구원,

2006.2.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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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공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근로자 권

익보호를 한 감찰 활동 등에 공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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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세계주요국가의 노사 계

해외노사 계도 변하고 있다.이제 한 나라의 노사 계가 그 로 그 나

라에만 멈추지 않는다.미국의 자동차공장과 유렵의 자동차공장의 업이 우

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과 수출에 향을 미친다.

국과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문제이지만 세계무역기구

(WTO)가 언 하는 노동문제도 도외시 할 수 없다. 국 근로자들의 평균임

상승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이제는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고 서로 깊숙

이 연계된 생산시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1 미국의 노사 계

미국의 헌법 이 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FederalistPaper에 의하면 세상

을 다스리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다.그런고로 서로 牽制를 함으로써

만이 권력의 비 해짐과 그로부터 오는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

한 사회사상이 그 변을 이루고 있는 美國式 勞使關係가 성숙해 왔으므로

그것은 립 계를 탈피할 수 없었다.

후 세계 최 의 부국이며 자유세계의 경제기축으로서의 치를 확보해

오던 미국이 70년 부터 조 씩 쇠퇴과정에 어들게 된다.

1930년 와그 법89)의 통과와 1940년 태 트-하틀리법90)의 통과를 통

89)1935년 7월에 미국의 뉴우딜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국노동 계법(National

LaborRelationAct)으로,이 법은 미국 노동 입법 사상 획기 으로 노동자를 보

호한 법으로서 유명하다.와그 법의 내용 요한 것으로서,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특정 행 를 부당 노동행 로서 지하고 있다는 것,교섭단

의 결정,교섭 표의 선거 리,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의 심사 이에 한

노동자의 구제를 하여 국노동 계국의 설치 등에 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1947년에 태 트 하틀리법의 제정으로 많은 수정이 가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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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은 자율 노사 계제도를 법제 노사 계로 바꾸게 되었다.이때

부터 1970년 말까지 미국노사 계는 법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비록

법이나 규칙이 노사 계의 안정에 필요하기는 하지만,법규칙에 노사가 지나

치게 얽매이면 노사 계의 환경변화에 한 신축 인 응능력은 하된다.

이것은 미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데 한 요인이 되었다.이에 따라

미국은 1970년 말부터 법치 노사 계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조하여 기업을 발 시킬 때 자신의 권익도 향상된다는 실용주의

노사 계제도를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노사 계는 원칙 으로는 정부의 불간섭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

나 태 트 하트리法(Taft-HartleyAct)에 구 된 긴 조정 차가 정부로 하

여 노사분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음으로써 노사당사자간에는 처

음부터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않고 요식행 만을 마친후 정

부의 개입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 은 서독의 경우와 조 이라 할 수 있다.

美國에 있어서 특별히 서독과 같은 법 근거하에서 발 되어온 것은 없다.

미국에 있어서 정치체제가 그 듯이 모든 것이 립 계에서 개인의 자

유가 보장된다는 원리 에 서 있으므로 노사간의 력 계를 제도 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법 소지가 없었다.

때문에 력 계를 제도 으로 노사간 조의 필요성은 그토록 강조하

었다(자료:박래 ․박세일․이각범․김태기,『선진국의 노사 계 정착경험 -한

국에 한 시사-』,한국노동연구원,191.4.pp.42〜64참조).

90)Taft-Hartley Act:1947년에 제정된 미국의 노사 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Act)를 말하는 것으로 태 트 하틀리법의 주요한 것을 지 하면 다음

과 같다.즉 노동조합 그 리인의 부당노동행 에 하여도 규정을 신설하

여 지하 다.클로우즈드 제를 하고 제한된 범 안에서 유니온 제만을

인정,쟁의의 조정 차로서 긴 조정제도를 신설,연방공무원과 정부종업원의

업을 지 등이다.이법은 한민국의 행 노동 계의 여러가지 법을 제정

하는데 있어 요한 기 가 되었다.(자료:박래 ․박세일․이각범․김태기,상

게서,pp.64〜7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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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그것을 가능 할 법 차의 마련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

실이다.때문에 미국의 산업 계에 있어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공식 노사

계 의 제도란 것이 법 차를 밟아 발 하지 못했다.

후 세계 최 의 부국이며 자유세계의 경제기축으로서의 치를 확보해

오던 미국이 70년 부터 조 씩 쇠퇴과정에 어들게 된다.

1930년 와그 법의 통과와 1940년 태 트-하틀리법의 통과를 통하여

미국은 자율 노사 계제도를 법제 노사 계로 바꾸게 되었다.이때부터

1970년 말까지 미국노사 계는 법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비록 법이나 규칙이 노사 계의 안정에 필요하기는 하지만,법규칙에 노사

가 지나치게 얽매이면 노사 계의 환경변화에 한 신축 인 응능력은

하된다.이것은 미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데 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70년 말부터 법치 노사 계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조하여 기업을 발 시킬 때 자신의 권익도 향상된다

는 실용주의 노사 계제도를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노사 계제도의 변신은 환경변화에 따라 개량 으로 바 어졌다는 것

을 보여 다.이것은 어떤 시기에 바람직한 노사 계제도도 환경이 바 게

되면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0년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법치 노사 계제도는 노사 계 속에 놓

여 있는 립 요소를 법테두리 속에서 해결함으로써 노사 계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 지만,노사 계 속에 놓여 있는 다른 요소인 共生的

계를 실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 다.

그 후 미국경제가 치열한 해외경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법치 노사 계제

도가 부 합한 것으로 명되자 실용 노사 계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노사 계에 있어서 요한 이슈 의 하나는 ‘경 상 이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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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고 하겠다.2001년에는 량해고(동시에 5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인원이 25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02년에도 엔론,타이코,

월드컴 등의 기업 회계부정 사실이 밝 지면서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받

고 있다.2002년에는 11월까지 약 198만명이 정이해고된 것으로 미국 노동부

가 밝혔다.

그런 상황에서 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역노조의 업으로 미국서부

해안의 항구들이 한동안 발이 묶 으며 일류기업으로 꼽히던 GE(General

ElcetricCo)의 노조도 2003년 들어 미국내 48개 공장에서 이틀 동안 총 업

을 하 다. 업에 참가한 조합원수는 1만8천명이었다.

이번 업의 이유는 회사측이 건강보험에 한 근로자분담 을 1인당 200

달러씩 증액한 데 한 항의로 이루어졌다.GE는 1969년 이후 처음 업이

발생했는데 그 동안은 지난 수십 년간 과감한 구조조정과 신 인 인사

리로 무 업을 기록했다.

1.노사 계 환경

미국의 기업들이 과거 립 노사 계의 폐단을 극복하기 해 기업내

노사 계를 참여 내지 력 인 것으로 바꾸기 한 노력은 많은 우여곡

을 겪었다.뉴딜정책에 따른 와그 법 인 노사 계의 립구도,즉 단체

교섭을 주로 모든 노사 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방법은 1960년 까지

는 그다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그러나 1970년 에 들어오면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반 인 장기 침체로 들어감에 따라

미국 기업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 노사 계를 립구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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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구도로 바꾸기 한 보 인 노력이 시도되었다.그것은 주로 품질향상을

한 노사간의 문제해결 원회 형식 등으로 시작되었다.그리고 그것이 나

에는 제에 의한 작업방법의 도입 등으로 발 되면서 차 근로자들의 작

업 내지 생산결정에 한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이러한 변화

를 진시킨 요인은 생산물 시장에서의 격한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그

리고 보다 서비스 경제화로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 등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인 변화에 응하는 미국 기업의 응방법은 여러 가지

다.미국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한 집 인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체로 세 가지 방식의 정략으로 응한다고 한다.91)

그 첫째는 노조회피 략이다.미국은 종업원의 50% 이상이 노동조합 결

성을 지지해야만 노조가 결성된다.그 때문에 신규 공장에서의 노동조합 조

직은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도 사용자측의 노조

회피 공작 등이 주효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붕괴될 수 있다.그리하여 사용자

들은 특히 신설 공장에서 노조회피 략을 체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두 번째 방법은 노사간에 력 인 공동 로그램을 개발하는 략이다.

이것은 부분 기업이 주도하지만 노동조합의 력을 얻어 참여 내지

력 노사 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노조회피 략과 력 략을 동시에 시도하는 혼합 략이

라 할 수 있다.즉 신설 공장 등 노조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작업장에서는

노조회피 략을 추구하되 부분 력 로그램을 많이 도입하여 노동조

합 조직의 필요성을 낮추는 노력을 경 자들이 추구한다.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는 기업내의 공장에서는 노조와 함께 력 로그램을

91)배무기,“함께 발 하는 새로운 노사 계의 비 ”,사단법인 노동인권회 엮음,

『세계시장을 지배한 勞使合心 -새턴․코닝․제록스․벤츠․도요타의 성공사례

-』,한국경제신문사,1995.6.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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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방식이다.쿠크에 의하면 노조회피 략을 취하는 기업이 조사 상

기업의 35%, 력 행동을 취하는 략을 채택한 기업이 34%,그리고 혼합

략을 채택하는 기업이 31%로 나타났다.92)

2.조합원의 감소 추세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54년에 최고조인 35%에 달한 이후 지속 으로 감

소하고 있다.그 이후 1978년까지 조직률은 감소하 으나 수인 조합원의 수

에 있어서는 1954년의 1천7백만명에서 1978년 2천20만명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1983년에 이르러서는 조직률이 20.1%까지 하락하 고 조합원수도 1천

770만명으로 감소하 다.비농림 사기업부문에서는 10% 이하로 하락하 다.다만

공공부문에서는 37% 를 유지하고 있다.1997년에는 조합원수로는 1천610만명,

조직률로는 14.1%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합병을 유행시키고 있다.지난 1999년 1월에

는 제지노조(UPIU)와 정유․화학․원자력노조(OCAW)가 합병하여 조합원 32만

명인 제지․연합산업․화학․에 지노조(PACE)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미국을 표하는 자동차노조,철강노조,기계노조도 향후 합병을 계획

하고 있다.이러한 합병을 통해 조직운 의 효율성을 기우릴 수 있으며 문성은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수 감소에 응하기 해 조합에서 신용카드를 발 하는 등의 조

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노력, 조합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

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그래서 최근에는 노조의 결성을 좀더 극 으로

92)William N.Cooke.,Labor-ManagementCooperation:New partnershipor

Going in Circl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ument Research,

Kalamazoo,MichiganU.S.A,1990.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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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기 해 노조결성 문가를 양성하고 비정규직을 상으로 노조결성을

극 추진하고 있다.

3.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가 쉽지 않다.우리의 경우는 노조를 결성하고

자 하면 조합원수에 상 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해서 행정 청에 제출

하면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해서는 우선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상자

의 30%가 노동조합결성 선거를 원한다는 의사를 미국노동 원회(NationalLabor

RelationsBoard,NLRB)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게 의사표시를 하면 미국노동 원회는 이를 공개하고 노사간에 선거운동

이 벌어진다.노동조합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 지를 설명

하고 회사는 회사 로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홍보 을 벌인다.

이러한 선거운동 후에 노동조합 결성에 한 찬반투표가 이루어지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동조합이 결성된다.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이 게 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비율은 60%수 밖에 되지 않는다.즉,30%

의 찬성을 가지고 시작해서 추가로 20%의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

다.그만큼 회사측이 경제 으로나 물리 으로 더 큰 힘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

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사간에 교섭이 이루어진다.노동조합의 결성은 업종별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임 을 포함한 단체교섭은 주로 사업장 별로 이루

어진다.교섭에서 주요 이슈는 임 과 근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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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 고용보장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노동조합은 고용보

장보다는 임 인상이나 건강보험에 한 지원을 이슈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매우 비싸 조합원에게는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매우 요한 문제이다. 한 노사간에 교섭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임 인상에서는 물가연동조항(CostofLivingAdjustment,COLA)을 포함하여

실질임 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물가연동조항이란 임 인상률 몇 %로 사 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지수에

연동해서 물가가 몇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임 인상률도 몇%로 정하는 것이

다.최근에는 물가지수가 별로 변화지 않기 때문에 물가연동조항을 포기하고 다

른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4. 업

미국의 경우는 매년 약 2만여 개의 단체교섭이 진행된다.그 에 10% 정도는

업을 겪고서 교섭에 체결된다.

하지만 우리와 업에 한 개념이 다르고 통계도 다르다.미국에서는 기존의

단체 약이 만료되면 바로 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우리는 노동조합이

극 으로 쟁의행 를 개시해야 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 우리는 모든 업을 공식통계에 포함시키지만 미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

국에서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이 1일 이상 업을 계속 해야만 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년 100건 미만의 업만이 통계에 포함된다.하지만 그보다 작은 노동

조합의 업은 훨씬 많다고 하겠다.

한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체근로자가 포 으로 인정되고 있다.우

리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업을 하게 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해 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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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매우 제한 으로만 허용되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용자가 제한없

이 체근로자를 채용하여 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우리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다.

그 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노사 계에서 노동조합이 약자라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노사간에 등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체근로가 허용되기

때문에 임 인상을 해 업을 하다가 해고당하는 수가 생긴다.

표 인 사건으로는 1980년 미국의 당시 통령이었던 이건은 업을 하고

있던 항공 제사를 해고하고 체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이들이 아직도 체근로

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으로 업이 발생하면 노사당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의 개입은 거의 없는 편이다.정부가 업을 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기는 하지만 사기업부문에 이러한 권한을 행사 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공공부문

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철도와 항공부문이 별도의 법(NationalRailwayAct)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

1935년 소 와그 법(WagnerAct)으로 근 노사 계가 성립된 미국의 경

우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노사간의 등성을 제로 노사 계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상 으로 많이 반 되고 있다

고 하겠다.다음은 34만에 업 한 GE의 사례이다.

제2 日 本

일본의 노사 계는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배경 아래 역사 으로

형성된 일본 특유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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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 화는 明治維新을 계기로 건국가에서 앙집권 인 제주의

국가로 환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

통합은 격한 사회변화를 거치지 않는 사회․문화 배경이 연속성을 유지

하 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일본의 통 인 사회․문화 배경 가운데 특히 요한 특성으로서 일본

인의 家에 한 념과 가족주의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

시키는 유교 집단주의 기업경 에도 그 로 반 되었다.

기업이 종업원들의 一家 혹은 생활공동체로 간주되고 종업원들의 기업의

식이 강한 일본 특유의 노사 계를 낳게 하 다.이러한 가족주의 생활공

동체이념은 일본노사 계의 三神器로 일컬어지는 종신고용제도,연공서열형

임 체계 기업별 노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1.일본의 노사 계의 특징

일본 노사 계는 다음 세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종신고용제.

종신고용제란 근로자가 어떤 기업체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경기변동이

있더라도 해고 시키지 않고 평생토록 고용 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종신고용제는 本工만의 상이다.본공이 아닌 주변 노동자 즉 임시공들

에게는 불황기에는 해고 상이 된다.

나.년공제

기업에 있어서의 근속과 그것에 의한 경험의 축 이라는 두가지 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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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임 에 있어서나 직무에 있어서 차 상승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연령도 상승하고 한 생활비도 거의 비례 으로 상승한다는 .

다.기업별 노동조합

일본에서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내 복리시설의 수 의 향상과 함께 잘

발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일본 노사 계의 문제 은

일본의 노사 계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지속 인 성

장의 혜택을 통해 일본 기업이 부분의 노동자를 기업공동체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도성장이 끝나고 성장시 로 돌입하게 되면 성장기에는 노사

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각종 제도가 거꾸로 불안정을 가속화 시키

는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세 소기업 부문과 임시직,시간제 근무자의 상태는 매우 열악해

질 것이다.

일본노동조합을 조직형태별로 보면 기업별조직이 조합수 조합원 수가

다같이 압도 으로 많아 체에서 하는 비율은 각각 93.6% 84.9%가 되

고 있다.

한편 산업별 조직의 비 은 조합수 3.1%,조합원 수 10.3%이고 직업별조합

은 각각 1.6%와 0.7%이고,일반조합은 0.7%와 1.6%에 불과하다.

구미제국에서는 직종별.산업별 혹은 지역별로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 횡단

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일반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기업별조합

는 기업내 조합은 극히 독특한 조직형태로서 그 유형에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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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1945년 이후 1960년까지 노동조합운동이 격히 확 되어

1945년에 509개 노동조합에 38만명의 조합원에서 1948년에 3만 4천개의 노

동조합에 668만명의 조합원으로 증가한다.그리고 노동운동의 이념은 정치

조합주의가 두되게 된다.

그러나 1961년부터 1974년까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조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립 인 노사 계보다는 춘투방식을 정형화하는

인 인상 행이 정착된다.

1975년 이후에는 스태그 이션에 한 노사공동 응이 요하게 되어

산업노동간담회가 확 운 되며 노사간에 정보교환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

게 된다.이 단계가 제3단계이다.

1950년 50% 의 조직률을 자랑하던 일본 노동계는 2002년 6월말 재

조직률이 20.2%로 추락하여 경제 ․정치 향력이 속히 감소하고 있

다.

노동계는 조직률 하락의 원인이 비정규직의 증에 있다고 보고, 트타임

조직화등을 목표로 선정하여 추진 에 있으나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아

직 2% 에 불과한 실정이고 조직화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60～70년 안정․고도성장기의 상징이던 춘투도 유명무실의 도를 더해

작년부터 일률 인 임 인상 요구안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춘투 활동을 시작했으나,“임 카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른 정기 승 )확보”와 “임 의 최 도달목표”(35세 17년 근속-245,000엔,

30세 12년 근속 216,000엔)를 제시하는데 그쳤다.일본 경단련은 “춘투의 종

언”이라고 발표하여 노동계를 공개 으로 망신주기도 했다.

노동계의 정치 응집력도 실종되어 노동계의 정책제안이 정치권에 더 이

상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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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계가 크게 평가하는 “고용문제에 한 노사정합의”에 해서도

고용안정이란 명목 선언을 얻는 신 고용시장개 이란 실질 이익을 경

계에 안겨주었다는 비 마 듣고 있다.

장기간의 불황과 고실업,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

의 노사 계에서 「투쟁」이란 용어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노사가 고용안정에 합의하고,신시장 확 와 고용창출을 해 노동시장 개

에 뜻을 모은 양보교섭은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업의 근본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고,일자리를 만들기 해서는 신산업

(새로운 노동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고

용창출이야 말로 최선의 고용실업 책이라는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집단 노사 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개별

고용 계만 남게 되었다며,노동시장 유연화와 자유주의 한 경계와 우

려도 제기되고 있으나,거스를 수 없는 세에 순응하면서도 기를 활용하

고 있다는 느낌이다.

앞으로 일본의 노동시장 개 은 속히 진 될 것이다.남은 것은 일본 정

부의 몫이라고 본다.정부가 노사합의를 토 로 합리 이고 발 인 성장의

기틀을 재건하여 고용의 안정과 건 한 노사 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책

을 수립,실천하는 성공사례를 보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본의 소집단활동

소집단활동이란 동일직장 는 동일 직종의 사람들이 소그룹을 편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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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 리더를 선출하고 리더를 심으로 서로 의논하여 자주 으로 목

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활동은 일본에서 1960년 반부터 많은 기업들이 품질 리분임조,무

결 운동 등의 명칭으로 개되었는데 기 철강산업에서 성행했으나 업

종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의 품질 리분임조는 품질보증체제를 정비할 뿐 아니라 직장 벨의

자주검사와 자주 인 문제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그 구성원은 10명정도의 사업장 근로자인데 테마선정 등 요한 역할을

하는 조장은 장작업의 리더인 공장이나 반장이 55%이고 일반공이 40%이

다.

테마의 내용은 비용 감,안 리,설비개선,품질향상,능률향상 등이고

테마가 선정되면 요인분석→ 책수립→상사의 승인→실시→목표달성도 검증

의 순으로 활동이 진행된다.품질 리분임조의 회합은 철강업의 경우 월 1～

2회가 압도 이다.

근무시간내 회합은 55.2%이고 나머지 44.8%는 근무시간에 회합에 해당

한다.시간외 품질 리분임조 활동에 해 게 수당이 지 된다.

소집단활동을 진시키기 해 행해지는 제도로서 포상제도와 발표의 기

회가 있다.우선 포상제도는 별도로 시행되기도 하나 제안제도93)와 병행하여

시행되기도 한다.

성과향상의 로그램의 은 구체 인 성과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상품

93)종업원으로 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작업방법,설비기계 작업환경의 개

선이나 원가 감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권고한 후 그것이 채

택된 경우 기여도에 따라 표창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직 으로 생산성향

상, 매 진 내지 원가 감을 한 종업원의 력을 얻으려는 목 이었으나 오

늘날의 인간 계 리라는 에서 아래로부터 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의사소

통을 원활히 하기 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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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부상으로 획득하는 데 주어진다.이 인센티

는 그 제한된 동기유발 효과를 인정하여 일시 인 용도로 쓰이는데, 개

2년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

발표의 기회는 각종 발표 회에 참가할 기회를 의미한다.이 제도는 한편

으로는 사회 평가를 받는 장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사업소외 발표

회의 경우 여행의 기회가 있고 다른 기업의 참가자와 하여 교류함으

로써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집단 활동은 다양한 부서,작업단 작업 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이 무나 상이해서 의미있는 체 인 이익공유 측정공식의 도출이 힘

든 경우에 집단 이익공유의 안으로 간주한다.

소집단활동은 체작업장 는 조직내에서의 력과 이해 계보다는 작업

집단 내의 워크를 향상시키는 데 일차 인 목 이 있을 때 가장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은 소집단 활동의 한 두 가지 결 을 나타낸다.

첫째,부서,작업단 는 작업 들은 종종 체의 워크와 력을 해

하는 식으로 경쟁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어떤 작업장의 장기 인 성

공은 부분이 그 작업장에 속한 작업단 들 간의 력에 의한 것이다.

둘째,교섭단 의 구성원들이 추가보상을 획득할 불균등하고 상이한 것은

소집단 활동이 체 작업조직 내에 통일된 이해 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3.춘투 :일본에서 춘계에 행해지는 임 교섭

춘투는 1955년 합화노련,탄로,사철, 산, 국 속,화학동맹, 기노련

등 8개 산업별 노동조합에 의한 공투회의에서 기 시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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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투가 조직된 배경으로는

① 기업별 조합의 형태에서 빚어지는 교섭력의 약화를 춘투운동에 결

집시켜 통일 인 공동행동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노동자측의 교섭

략의 강화

② 노동운동의 촛 이 1950년 반부터 서서히 정치투쟁에서 경제주

의로 옮겨졌다는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

③ 임 개정의 요구 시 이 정부회계년도 기업경 등에서 볼 때

춘계가 합하다는 인식 등이 작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후 8개 산업별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은 총평 립노련이 조직한 춘

투공투회의에 의하여 규모운동이 발 하 다.

동맹계의 조합들은 처음에는 춘투에 조직 체가 참가하지 않았지만

많은 조합이 에 임 인상 교섭을 행해왔고,이를 좀더 조직 인 형태로 추

진한다는 뜻에서 1967년 앙임 투쟁 원회를 결성하여 춘투라 불리는 춘

계임 교섭을 국 으로 행하 다.따라서 춘투는 여러 단체가 참가하는

규모 임 교섭 투쟁이 되었다.

춘투의 임 교섭방식은 노동조합의 교섭 략의 하나로써,일정시기에

산업 규모에서 투쟁을 집 시켜,임 인상의 사회 시세를 형성하고,이것

을 미조직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확 ․ 시키자는 것이다.이 때

춘투의 시세설정자는 표 업종의 표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

는데,오랫동안 철강 사철이 시세설정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 듯 춘투의 임 결정방식은 기업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기업에서는 시세설정자의 임 인상률을 거로 하여 각 사용자들과 임

교섭을 한다.한편 공공부문의 임 교섭은 민간부문의 시세에 거하여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민간부문의 상장94)을 인상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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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집 시킨다.

1960년 이후 임 결정기구로서 춘투방식이 정착하 다.

춘투의 발 은 제1기는 50년 반부터 60년 까지의 춘투형성기로 이

시기에 노(동맹의 신) 신산별도 춘계에 임 인상교섭을 행하게 되어

참가인원은 당 100만명에서 500만명을 넘는 커다란 노동운동으로 성장하

다.

제2기는 60년 반부터 70년 에 걸치는 춘투의 성숙기이다.이 시 기

에 춘투의 참가인원은 500만명에서 배로 증가하여,조직노동자의 부분이

참가하는 사회 제도로서 정형화되었으며 임 결정기구로서 이른바 춘투방

식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춘투발 의 배경은 일본경제의 지속 인 고도성장이다.노동시장

이 과 상이 심화되어 임 인상률이 지속 으로 상승하고 국민경제의 생

산성증가를 크게 상회하 다.

춘투방식의 특징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춘투상장과 임 거이다.민간부문의 특정주요기업(1975년 이후로는

속계 4단 ,즉 IMF-JC의 사철,조선, 기,자동차)이 유형선도자(pattern

setter)로 정착되고 나머지 민간산업,공공부문, 소기업 등이 이를 거로

임 교섭을 진행하는 행이 성립하 다.

둘째,1년 주기의 임 라운드이다.1960년 반이후 공공부문의 임 결정

에 있어 민간 거 행이 정착되었는데,이것을 계기로 이미 제도화되어 가고

있던 과정을 포함하여 1년 주기의 임 라운드가 확립되었다.

셋째,임 인상구조와 임 의 계이다.춘투에 의한 임 인상은 베이

94)보통 상장의 의미는 시세,시가 등을 뜻하나 춘투상장에서의 상장은 임 섭

에 있어 패턴이나 거의 뜻을 지니며 흔히 ‘세간상장(일반시세)’이라고 쓰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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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업(baseup)이라는 평균임 인상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이러한 인상액에

서의 평 화는 기업간,산업간 임 격차의 축소를 가능하게 하 다.

제3기는 70년 반부터 재까지의 성장하의 조정기이다.1973～74년

석유 기는 일본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특히 물가폭등,성장률 둔

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에도 부조 인 변화가 래되었다95).

춘투란 산업별조합에서 요구를 통일시키고 운동계획을 세움으로써 기업별

교섭에 통일성을 주고,과 자본간의 경쟁때문에 곤란하게 되었던 임 인상

교섭의 곤란을 타개하고자 하는 일본 특유의 교섭 방식이다.

철 임 인상 교섭을 뜻하는 일본의 춘투에 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4.노동조합 조직화 운동

일본의 체 노동조합조직률은 1959년 55.9%에서 일 되게 하하 다.조

직률은 1960년 46.2%로 50% 를 돌고,1953년 36.3%로 40% ,1982년

29.7%로 30% ,그리고 2003년 19.6%로 20% 를 돌았으며,2004년은

19.2%,2005년은 18.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노조조합원은 제2차 세계

후 일 되게 증가하여 1994년 12698,847명으로 최고에 달한 후 일 되게 감

소하여,2005년 10,138,150명으로 지난 20년간 약 260만 명이 감소하 다.그

간 조직률도 5.4% 감소하 다.이처럼 조직률과 조합원수가 함께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근로자,특히 비정규직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이나 리직으로의 승

진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도 큰 요인이다.

조직률은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가 난다.즉 일본후생노동성의 「노동조합

95)박훤구,강순희,1988년 일본의 춘투임 교섭,한국노동연구원,1988.12.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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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사(2005)에 의하면,민간기업규모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7.7%

이나,100-999인의 기업은 15.0%,그리고 99인 이하의 소기업은 1.2%에 불

과하 다.이 때문에 1,0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조합원이 체 조합원의

57.4%를 하고 있다.조합원 2명 1명 이상이 기업 근로자인 셈이다.

이 같은 체 조직률은 하하고 있지만, 트타임 근로자의 조직회는 매

년 진 되고 있다. 트타임 조합원수는 1994년 168천 명에서 2005년 389천

명으로 10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하 고,조직률은 같은 기간 2.0%에서

3.3%로 1.3%가 증가하 다. 체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트타

임 조합원이 체 조합원에 차지하는 비율도 1994년 1.3%에서 2005년 3.9%

로 크게 증가하 다. 트타임 조합원이 아직 소수이지만, 체 조직률이

하하고 있는 가운데, 트타임 근로자의 조직률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일본에서는 근로기 법을 비릇하여 많은 법률96)에서 종업원 과반수

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그러한 요건규정이 많아지고 있어 종업원 과

반수 표의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그 표는 당해 기업/사업체에서

노사 정,노사 의,의견청취, 원추천/지명,통지/의견진술 등의 역할을 할

것이 기 되고 있다.노동조합이 기업/사업체에서 계속 종업원의 표 역할

을 하려면 조합원이 종업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그 게 하기 해서

는 비조합원,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트타임 근로자의 조직화가 무엇보

다도 요하다.97)

96)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서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

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표하는 표와 노사

정을 맺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과반수를

조직하여야 만 공정한 근로자의 표가 될 수 있다.

97)오학수,“일본의 노동시장 노사 계 망”,『국제노동 리 』,2006.2월,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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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별 노동분쟁의 증가

일본의 집단 노사분쟁은 거의 매년 감소하고 있다.후생노동성의 「2004

년 노동쟁의 통계조사결과 개요」에 의하면,쟁의행 를 동반한 노동쟁의는

1997년 782건에서 2004년에는 173건으로 감소하 다.그 에서도 반나 이

상 업한 건수는 2004년 51건에 불과하 다. 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집단 노사 계는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과 기업간의 개별 노동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별 노동분쟁의 해결을 꾀하기 해,2001년부터 각

도도부 의 노동국(한국의 노동청과 유사)에 약 300개의 종합노동상담코 를

설치하 다.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즉,상담건수는 2002년도

625,572건,2003년도 734,257건,2004년도 823,664건으로 크게 증가하 다.이

상담건수 민사상 개별 분쟁에 련된 상담 내용을 보면,해고에 한 것

이 27.1%,노동조건 하 16.0%,왕따/ 의 인 행 ,8.1%,퇴직권고 7.0%

등의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도도부 의 노동국장은 이러한 개별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해,조언/지도 분쟁 원회를 통한 알선을 하고 있는데,그

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즉,조언/지도 수건수는 2002년도 2,332건,

2003년 4,377건,2004년 5,287건,그리고 분쟁 원회를 통한 알선 수 건수도

2002년도 3036건,2003년도 5,352건,2004년 6,01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이같

이 증가하는 개별 노동분쟁을 어떻게 방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같은 개별 노동분쟁을 신속히 처리하하기 한 목 으로 2006년 4월부

터 노동심 제도가 실시된다.98)

98)오학수,“일본의 노동시장 노사 계 망”, 게논문,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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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사 계 망

2002～2005년까지 노동조합은 기본임 인상(base-up)요구를 단념했거나,

기업 측으로부터 인상 회답을 받지 못하 다.그 때문에 민간 주요기업의 임

인상은 정기승 에 의한 수 (1.6～1.7% )에 그쳤다.2006년부터 노동조

합은 다시 기본임 인상을 요구하여 500～1,000엔 수 의 회답을 이끌어냈

다.

2009년 춘추에서 노동조합은 4,000엔 후의 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

여진다.춘투의 리더 인 역할을 하는 기연합은 4,500엔,자동차노련은

4,000엔을 심으로 임 인상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

다.99)일본의 노동조합 최 국조직인 렝고는 임 곡선유지(정기승 획

득),소비자물가 상승에 한 응,실질임 개선 등을 2009년 춘투 투쟁방

침100)으로 세워,경제회복과 내수확 를 꾀할 운동을 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최 경 자단체인 2009년 춘투에서 「고용안정을 시한 교섭/

의」를 제로,국제경쟁력 유지․강화 부가가치 증 ,총액인건비 리의

철 를 꾀하면서 교섭에 임하도록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총액인건비 리는

자사의 지불능력으로 단하고,일시 인 업 변동은 상여 에 반 하여 지

불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제하고,“기업의 감액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기본임 인상은 곤란하다고 단하는 기업도 많을 것으로 망된

다”101)고 말하고,임 인상에 부정 인 입장임을 밝혔다.

2008년 후반기부터 일본의 경기도 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기본임

인상으로 「생활주도형 경제로 패러다임 환」을 노리는 노동조합 측과 임

99)<아사이 신문>2009년 1월 10일.

100)렝고,『렝고백서』.2008.

101)일본경단련(2008),「경 노동정책 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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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불가라고 하는 경 측의 격돌이 어느 해 보다 심할 것으로 망된

다.102)

제3 독일의 노사 계

노사 력을 한 경 참가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 산업민주주

의의 표 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독일은 산업 명의 후발국으로서 조직 인

노동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상당한 탄압을 받와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 후에야 연합국의 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강력한 노조육

성정책에 힘입어 사회민주주의 노동조합인 독일노동조합연맹(DGB:Gewerksc-

haftsBund)이 결성되었고 동시에 근로자의 경 참가를 법 으로 승인하는 공동

결정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1951년에 마침내 공동결정법의 성립

을 보게 되었다.

특히 독일노동조합은 바이마르헌법 이래 일국의 민주생활의 달성에는 정치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면에서의 민주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경제 민주화의 담당자는 곧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에 따라 독일의 노조는 그들의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하여 국노조와는

달리 자신들의 활동 역이 기업의 경 층내에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독일은 남부독일의 거 한 제조업 기업(특히,자동차제조업)이 독일산업의 핵

심으로 부상하면서 공업분야의 거 한 기업들에 의해 독일산업이 지배되어 왔

다.

1980년 말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고 구동독에 해 산업의 부흥과

102)오학수,“2009년 일본의 노동정책:노동시장 노사 계 망”,『국제노동 리

』2009년 1월,한국노동연구원,2009.1.15.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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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조 공공서비스에 한 규모 투자 등을 통해 구서독의 수 으로 부흥

시키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이제는 하나의 독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비교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독일에서도 최근

기업의 량해고가 발표되고 있다.도이체텔 콤은 최악의 경우 체 직원의

20%룰 해고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1.독일의 노동조합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은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으로 약 1,200

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독일 노총(DGB)은 기존에 16개의 산별 노조로 구성되어 사회민주당(SPD)

과 한 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산별노조 개편시 독일사무직근로자노조,공

공서비스․운수․교통노조,미디어노조,체신노조,상업․은행․보험노조 등 5개

산별 노조가 통합하여 조합원 331만명의 통합공공서비스노조를 출범시켰다.

이 게 노조가 통합된 배경에는 정치 향으로 인한 고용불안 근로조건

의 악화,산업변화에 따른 업무변화,민 화,조직률 감소에 따른 조직체계 개편

과 조직간 소모 경쟁해소의 필요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국단 에서의 사용

자단체로는 독일사용자 회(BDA)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용자들의 사회 사안

을 다룬다.

독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다만 2005년 독일

노동조합연맹의 통계에 의하면 조합원감소비율은 년동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2005년 12월 말 재 체 조합원수는 6,778,638명이고 조합원 감소비율은 3.3%이

다.2004년말 체 조합원수는 7,013,037명이었다.조합원감소비율이 2004년에는

4.8%,2003년에는 4.4% 던 것에 비하면 조합원수 감소 추세가 약간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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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수 있다.103)

2.단체 상,노동쟁의

독일에서의 단체교섭은 주로 산별 조직이 독립 으로 진행하며 앙차원에서

의 최소한의 조정으로 이루어진다.실질 으로는 독일내 최 산별 노조인 독일

속노조(IG Metall)가 다른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을 주도하며 기업별 수 의 단

체교섭에 해서는 폴크스바겐 자동차회사가 요한 로 제시된다.

단체교섭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많은 근로조건들은 기본 약 속에 규정되어 있

으며 이는 수년에 걸쳐 지속되기도 한다.다만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임 에 한 단체 약을 연방 내무부 장 과 체결하고 있다.

독일의 노사 계는 기본 으로 이 이라고 할 수 있다.산업별․지역별로 노

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는 근로자평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거시

이고 최 기 은 노동조합에서 결정하지만 사업장별로 구체 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독일 외에 이 노사 계 구조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 성공 으로 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04)

3.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독일에서는 업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업을 하기 해서는 투표를 통

해 75%의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한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

103)박귀천,“독일의 노동시장 노사 계 망”,『『국제노동 리 』,2006.2월,

p.55.

104)이 면,『고용 계론 -새로운 노사 계의 모색을 하여-』,경문사,2004.1.

pp.328〜329.



- 104 -

분쟁에 있어서는 제3자의 개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교섭이 산별로

진행되어도 효과 인 업을 해 몇 개의 기업만 선택하여 시범 으로 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단 발생한 노동쟁의의 규모는 매우 크다.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독일의 기

업들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한 노사당사자는 업참가 는 직장폐쇄로 임

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해 기 을 운 하고 있다.

2006년 독일 노동계는 임 상,고용보장 근로시간 연장 문제 등으로 노

사간의 긴장 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한 개 정책 실

행을 해 노력해야 한다는 에 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다.그러나 경 계에서는 지 보다 더욱 강력한 개 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노동계에서는 경기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시 에서 근로자들에

한 정당한 우와 분배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컨 기본 인 개 필요성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사업장

폐쇄 는 인원감축 계획,노동시간 연장,기타 근로조건의 유연화 등 세부 인

사항들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 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노동 장과 단체 상 등에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105)

4.근로자 평의회

독일에서는 6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원한다면 법 으로 근로자평의

회(BR:Berriebsrat)를 설립할 수 있다.하지만 평의회는 체로 50인 이상의 사

업장에서 볼 수 있다.평의회선거는 4년마다 시행되며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에

105)박귀천,“독일의 노동시장 노사 계 망”, 게서,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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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표를 선출하고 고 간부는 평의회에서 제외된다.

9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평의회는 31명의 구성원으

로 조직되어 있으며,3천명이 과될 때마다.1명의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의한 산업별 단체교섭과 근로자평의회에 의한 경 참가는 법 으

로 분리되어 있다.근로자평의회에서는 단체교섭의 문제를 다룰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들은 업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력이 핵심이

다.평의회와 회사는 기업별 약에서 참가에 한 문제를 규정할 수 있으며 산

업별 약의 이외 부수 인 사항을 교섭할 수 있다.

이 근로자 표제도는 격렬한 노사간의 논쟁을 거친 이후 1951년에 도입되었으

며 아직도 노사간에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다.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체제에 익

숙해져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 표제도의 핵심은 고용수 이며 심은 해고이다.생산성향상

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미래의 잉여노동력에 한 비를 말한다.기업들은 높은

생산성과 고용보장의 결합으로 보다 새로운 생산방식과 산업활동을 모색하게 된

다.해고가 상되는 근로자들에게 배치 환을 제공하거나 지속 인 재훈련을 통

해 해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평의회와 노동조합은 고용보장과 연계된 높은 생산성을 제조

건으로 다양한 기술교육과 기업내 직무이동과 련된 기업과정에 극 으로 개

입한다.기술 신,인력계획,직업교육,그리고 기업내 배치 환 등은 근로자참여

제도를 통한 주요 교섭이슈가 된다.

5.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기본원리

독일은 노사 력을 한 경 참가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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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민주주의 모델 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공동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사결정방식은 ․미식의 단체교섭방

식과는 조 인 것이어서 노조를 경 과 립된 힘으로 보지 않고,노조가

경 체 참가하여 의사결정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경 참가의 형태라고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직원평의회의 성격과 기능은,독일에서 직원평의회는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의 모든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근로자의 표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동결정의 상이 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근로시간:조업시작,종료시간, 간휴식시간,주노동시간의 일당배분,

근로시간의 일시 단축이나 연장.

2) 여 계: 여지불시기,형태,보 스지 률 결정.

3)휴가:휴가에 한 일반규정과 구체 휴가계획 순서.

4)종업원 감시기재의 도입 재해방지 시설.

5)인사 :종업원의 채용,배치권한 해고이다.한편 공장이나 사무실의

신축․변경 확장,작업공정변경,직무내용변경 등에 하여 사용자로부터

사 에 통보를 받고 의할 수 있다.만약 종업원에게 불리할 경우 직원평의

회는 이를 시정하거나 불리한 향은 보상을 요구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조

정 원회에 그 해결을 맡긴다.

노조가 경 층과 함께 기업을 표함으로써 정 인 효과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근거이다.

첫째,경험 으로 보면 좋지 못한 일이 기업에 닥쳐왔을 때,그것이 무엇

이든지 간에 여론에 의해서 노동조합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노동조합이 책임을 벗어나기 해서는 오히려 경 문제의 핵심에

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기업의 경 활동 경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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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세히 알기 해서는 근로자 내지 노조 표가 기업정책을 결정하는

경 층에 참가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4 국 노사 계

국의 노사 계는 1906년까지 개별 노사 계,1906년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

조합의 면책원칙을 입법화하는 노동쟁의법의 통과로 립 노사 계로 볼 수 있

으며,1974년 도노반보고서(DonovanReport)가 발표됨으로써 력 노사 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처정권이 성립된 이후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노동법 개정이 통과되었

으며 상 으로 노동조합의 힘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의 경제정책은 소 신자유주의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노사 계에도

이러한 원칙이 용되었다.특히 공공부문의 개 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

려는 움직임은 노동법의 개정, 부 업에 한 단호한 처,코포라티즘106)의 종

언,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용되었다.

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주의에 한 강조 다.노조의 ‘민주화’는 먼

노동조합의 업을 제한하기 한 조치로 나타났다.먼 업을 결정하는 데 비

과 우편투표제도를 입법화하 고 정치 업과 연 업 등의 임 과 근로조건

에 련되지 않은 업을 지하 다.

나아가 업불참조합원에 한 노조의 징계를 불법화하 고 불법 업에 참여

한 조합원에 한 해고를 허용하 다.노동조합간부의 선출은 최소한 5년에 한

번 직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 으며 클로우즈드 에 한 폐지도 포함되었다.

1984년에 발생하여 1년 동안 계속된 부들의 업에 해서는 2만명의 경찰

106)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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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만명의 조합원을 체포하 다.결국 부들의 업은 실패로 끝났고

국의 반 인 노동운동의 침체로 이어졌다.1992년에는 국의 코포라티즘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국가경제발 원회(NationalEconomicDevelopmentCouncil,

NEDC)를 폐지함으로써 코포라티즘이 사라지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① 임 교섭 체제의 분권화,② 성과 제의 도입,③ 최

임 제도의 폐지,그리고 ④ 동일지역 동일 산업내에서 일반 으로 용되는

수 의 임 을 나머지 부분에도 확장하여 용하는 공정임 제도의 폐지를 포함

하 다.수량 유연화를 확 하기 해 임시직,시간제,계약제 견근로의

활용을 장려하 고 해고규제를 완화하 다.

국철도의 경우 1994년에 민 화되었는데 25개의 철도운 회사,1개의 신호통

제회사,75개의 차량 철로유지보수회사가 국철도의 운 을 맡고 있다.요

은 물가상승률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하 는데 민

화를 후로 해 철도 련 근로자 2만5천명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에는 남서철도차량노조에서 차별 우폐지와 동일임 인상과 련해

업이 발생해 3천여 명이 참여하 고 버진철도에서도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 하

여 업이 발생한 바 있다.

1990년 에 국 노동조합의 약화 내지는 가입률의 감소로 인해 사업주와 노

동조합 간의 인 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

이 트 십에 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 노동조합원 1979년 12.백만에서 1998년 7.1백만까지 떨어진 바 있고 노동

조합가입률도 같은 기간 동안 56%에서 30%까지 낮아졌다.일부에서는 1979년

이후 국 노조의 퇴조를 막기 한 최선의 안을 트 십으로 보고 있다.

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시장에서 국기업이 안정 인 노사 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자각과 유럽 륙의 트 십 모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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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확 도 트 십에 한 심의 확 배경이 되었다.

트 십의 필수 인 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의 성공을 한 노사

의 상호 인 노력 ② 신뢰구축을 한 노력 ③ 두드러진 근로자의 의견제시와

노사간 의 ④ 강력한 고용안정 보장 등이다.

1.공공부문 노사 계의 개

1980년 이 국 공공부문의 노사 계는 민간부문과의 임 의 형평성을 보

장하고 고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처정권 이후 이러한 개념은 시장원리에 의한 규제로 바 어 민 화

를 추진하고 기존공공서비스에 한 구조조정(신공공부문경 ,New Public

Management,NPM)의 도입으로 이어졌다.이 신공공부문경 이란 시장원리,성

과에 한 강조와 권한의 양,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규모로 진행된 민 화의 결과 1981년 187만명이었던 공기업의 종사자수는

1997년에 40만명으로 격히 감소하 다.하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민간부

문에 비해 훨씬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데 1980년의 84%에서 1998년에 57%

로 감소하 다.민간부문의 경우는 1980년 56%에서 1998년 26%로 감하 다.

2000년에는 체로 27.0% 수 을 보 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에는 근본 인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단체교섭의 분권화 다. 국교섭시스템은 집행단 로의 분할이나 하부

교섭단 의 강제로 이어졌다.

1980년 반까지 단일한 교섭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나 2001년을 기 으로 국

가공무원의 경우 최소한 172개의 교섭단 에서 이른바 임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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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단체 약의 용범 축소이다.셋째,임 결정의 원리가 형평성에서

산에 따른 지 능력으로 바 었다.마지막으로 임 체계가 단순화되었으며 동시

에 임 의 격차가 확 되었다.107)

2.노동조합의 응과 향후 망

이러한 정부의 극 인 시장원리 도입에 해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노동조

합의 통합,노조 민주주의의 확 ,그리고 투성의 유지 등으로 응하 다.하

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을 근본 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를 보 다.

노동조합의 통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1973년 이후 20여 년 동안 앙

공무원을 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수가 12개에서 6개로 축소되었다.1990년 에

통합과정을 거쳐 창립된 3개의 주요 노동조합은 UNISON,통신노조(CWU),그리

고 공공 상업서비스노조(PCS)이다.

1980년 들어 장 원(shopstewards)들은 경 진의 일방 인 의사 결정으로

인한 역할의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작업장 조직에 한

강화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앙과 지부 사이의 상호결합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발 하게 된다.

한 1980년 이후 반 으로 업건수가 감소하 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업이 상 으로 증가하 다.1975년 이후 20년간 규모 업 14건 에 10건이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련된 것이었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인 근은 국의 경우 신 한 입장을 모색

하도록 만들었다.다음의 를 생각해 보자.2002년 여름 민 화 6년만에 산

기를 겪고 있는 원자력발 회사 리티시에 지를 정부가 다각 으로 검토하

107)이 면, 게서,pp.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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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만성 자를 내고 있는 이 회사는 2003년에 부채와 자를 메우기 해 4억5천

만 운드(약 8,000억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3년 에

749페니까지 올랐던 주가는 2002년 8월 사상 최 인 54페니로 하락했다.이 회사

는 ① 정부의 에 지 시장 개 에 의한 기값 하락,② 사고 험이 있은 헤이샹

원 의 폐쇄 기,③ 국제규정의 개정에 따른 보험료 등,④ 핵폐기물 재처리

비용과다 지불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108)

108)이 면,상게서,pp.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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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결론

국은 개 ․개방을 추진한 결과 1990년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모범

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인력부족이 심각하여,생산직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경 에 어

려움울 겪고 있다.반면 국의 실업률은 1990년 후반 이후 증가하고 있다.

재의 인구성장의 추세 로라면 국은 지 부터 향후 10년 동안 가장 풍부

한 노동력 공 을 맞게 될 것이나,도․농 간 인구비 을 추이를 볼 때 선진산업

국가로 발 하기 해서는 농 인구의 도시 유입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상된

다.

국은 호구제도로 인하여 시장에 의존하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상당부

분 제한되어 노동시장에서의 효율 인 자원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인력

의 지역 이동을 제한하는 호구제도의 개선은 쉽지 않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2005년도에 호구제도를 폭 개정하여 인력이 지역 으로 효율 으로 배분될 수

있는 인 라가 정비되고 있다.그러나 2008년 1월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은 기업

에는 노동비용의 추가 상승을 래하고 노무 리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망된다.

노사 계는 생산 계의 일부분으로서 그 형식과 발 은 생산력 발 수 의

향을 받아 결정된다. 통 인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환하는 과정에서

국의 정치경제 환경,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

사 계 행 주체들의 가치 과 지 가 변화되고 있으며,노사 계 문제가 두되

기 시작하 다.비록 아직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해서는 정치 사

회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안정기조가 유지되면서 노사 계가 극

단 인 립 계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경제의 로벌화로 사회가치와

취업의 다양화가 진되고, 장기 으로 노사 계의 변화를 망하면,첫째,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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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력이 도시의 공업과 서비스업에 상당한 정도로 흡수되어 장기 으로

노동시장에서 무제한 인 노동공 이 제한 으로 될 것이다.둘째, 국이 내수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확 될 것이다.이러한 노사 계 환경의 변

화는 외자기업의 공회 설립을 진하게 될 것이다.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갈등요인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 계 문제가 국의

요한 정책과제가 측된다.인사제도의 개 ,공회 성격의 조정,교육과 훈련의

강화 등이 정책 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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